




“장그래에게 희망을!”
시한 임박한 노사 원회 논의 진단과 

올바른 해법 모색 토론회

○ 일시 : 3월 26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주최 : 민주노총,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사전행사  후 2시~

한상균 민주노총 원장 축사

토론회

○ 장

   장그래살리 운동본  공동본 장

○ 발

근혜 부 경 책과 ‘노동부문 개혁’

   울노동  장 / 고려 학  노동 학원

·고용·노동시간 연화 대책 비판 

 창 근 민주노  책실장 

비 규직 양산 대책 비판

 애 림 송  강

○ 토론

강성태 한양 학  학 

안진걸 참여연  동사무처장

김혜진 안 노동철폐연  상 동가 

박제성 한 노동연 원 연 원

강진구 경향신문 책사  

임무송 고용노동  노사 력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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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부 경 책과 노동시장 개  논

   / 고려 학  노동 학원, 울노동  장

1. 박근혜 정부의 다면  일원성

○ 박근혜 정부의 잇단 경제정책, 비정규 책의 발표와 경제 의 노동 련 정책 언 (최

임 , 청년실업), 노동시장구조개선에 한 노사정 원회의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생

각이 엇갈린다.  맥락 없이 모순된 정책이 두서없이 쏟아져 정책방향의 갈피를 못 잡

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와 갈 길은 정해 놓았는데 호응도 높은 정책을 방패막이 삼

아 인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 다고 두 가지가 서로 배척하

는, 모순 계는 아니다. 

○ 작년 8월 최경환노믹스로까지 불리며,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낙수효과만을 강조

하던 성장 심 신자유주의정책에서 ‘분배를 통한 성장’ 는 소득 주도 성장모델을 

반 하는 ‘신자유주의+α(신자유주의 수정보완정책)’의 흐름을 반 하는 변화를 선

보인 바 있다. 최경환  분배 성장론이 신기루 음이 명난 다음이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제 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

향」( 계부처 합동, 2014. 12. 22)은  딴 이다. 그 내용은 4 부문( 융, 공공, 노

동의 세 가지는 동일)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심의 IMF 기 시기 경제정책과 

유사하다. 그런데 노사정 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에 한 지루한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와 에, 경제 은 박근혜 통령의 공약을 실 한다면서 최 임 의 획기  인상

과 같은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 최 임 보다 높은 시 노임단가의 공공입찰 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사정 원회 논의에서 정부측 원도 공익측( 는 문가) 원도 

함부로 제기하지 못했던 안이었다. 노사정 원회 논의가 사용자편향으로 돌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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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노총은 그 안에서 1:3으로 응하느라 힘들다고 한탄하는 와 에 터져 나온 일

이기에 더욱 돋보이던 기묘한 불일치 다.  

○ 박근혜 정부는 역  어느 정부보다 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반의 양

극화라는 명암이 뚜렷해지고 논의 지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  응의 

방식도 쟁 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졌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

나 3년차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그 보수  정체성은 뚜렷하다. 경제, 

사회정책 방향은 정치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쟁 을 활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혼

재성이 두드러질 때도 있다. 최근 청년실업자의 동 진출과 같은 통령의 돌출 발언

이 있었다. 청년실업에 한 태도는 정서  공감 표출과 논리  타박(결국 높이론)

이라는 양면성이 특징이다. 기업 임 인상이나 최 임  인상, 시 노임단가 용, 

청년실업에 한 공감 등 향  논의는 정규직 책임론, 시간 임  해고 견 기간제

등  방면에 걸친 유연화 조처의 확 , 청년실업 당사자 책임론 등 노동 유연화 기조 

철을 한 분칠일 가능성이 크다. 기 시마다 속까지 다 바꾸겠다던 보수 정치의 

변신능력의 실상은 IMF 구제 융 이행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  하나의 혼란은 박근혜 정부의 자기 색깔 입히기로 인해 가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정체성처럼 내세우는 신과 창조의 겉모양새를 구태의연한 상명하복식 권

주의 통치행태로 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공공부문과 융부문의 신을 외치는 유체이탈 통치양상이다. 경제 신 3개년 계획은 

IMF 기 이후 철되어온 시장지상주의 구조조정과 노동 유연화 만능론에 창조경제

의 외피를 우고 박근혜 통령 공약의 일부를 덧입는 데 불과하다. 

○ 경제정책 방향의 기조는 ‘권 주의  신자유주의’(이는 신자유주의의 기원이라는 

쌔처리즘, 이거니즘이 ‘규제에 의한 규제완화’ 고 ‘구축된 노동권에 한 포퓰

리즘  공세’ 다는 에서 한국  특수성만이 아니다)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차별과 이 구조에 한 심정  동조와 논리  책임 가를 주

요 특징으로 하는 노동부문 개 으로 표 되고 있다. 노사정 원회라는 세력 계 불균

형의 합의기구는 한번 합의의 외형 장치로 동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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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       

      

○ 「‘경제 신 3개년 계획’의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경제 신 

3개년 계획」( 계부처 합동 2014. 2. 25)을 통해 성장을 극복할 안을 마련”하다

가 “세월호 충격으로 닥친 경기침체가 구조  문제와 함께 지속”되었으며, 이를 

“새 경제 의 출범(2014. 7. 16)과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로 경기회복의 기 감을 살리

고 구조개 의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이 로라면 짧은 시기동안 참 많은 

일을 한 정부이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잘 짜인 계획이 돌발 상황에 좌 할 뻔한 걸 

되살리고, 게다가 구조까지 바꿀만한 진 을 이룬 셈이다. 자화자찬은 둘째 치고, 3개

년 계획과 최경제 의 기 계획의 이질성이 쉽게 융해되고 만다.    

○ 내용으로 들어가서 경제정책 과제 설정은 자화자찬보다 더 심각하다. 핵심분야 구조

개 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 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리 3종세트

로 험요인 사  제거, 남북간 신뢰형성으로 본격 인 통일시  비가 4가지 주요 

방향이다. 핵심은 구조개 인데, 4 부문 개 으로 공공, 융, 노동, 교육분야를 설정

하고 있다(IMF 기 때 기업부문 구조조정 신 교육이 들어갔다). 여기서 4 부문 개

을 심으로 다루면서 련 사항을 같이 언 하고자 한다.  

○ 공공부문 개 으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해 재정지출을 이고 민자사업과 민

간투자는 확 하며, 공공기  구조조정을 고하고 있다. 극 인 재정투자라는 신자

유주의 수정보완책의 실상은 민자유치를 요한 축으로 삼는 재정확  정책과 빚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동산 경기활성화 방책(  뒤이은 한국은행의 리

인하 발표와 연속된 리인하 정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부채주도 성장모델이지, 분

배주도 성장모델은 아니다. 확장  재정정책도 공공 투자의 조기집행 방식 외에 별다

른 방책이 없다. 

○ 융부문 개 은 경쟁 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 순환을 진한다

고 하는데 재벌의 융지배력 강화와 융투기자본의 활동 역을 확 하는 데 이 

있다. 외환거래 활성화와 사모펀드의 활동 역 확  등 방 인 융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부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IT기술과 융자본의 융합이라는 란한 이름의 

융상품은 재의 기업여신을 창조경제, 신투자라는 이름으로 뒤바꾸는 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 4  재벌을 제외하고 30  재벌  유동성 험에 직면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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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험군 재벌들의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실상 국책은행에 몰

려 있어 정경유착의 구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

가 불거지고 있는  등 구태에 해서는 어떤 문제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 노동부문 개 은 비정규종합 책과 노동시장구조개선이 이다. 노동 유연성과 안

정성의 동시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 구조를 개선하기 한 노사

정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데 그 은 “임 ,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유연성의 

제고”와 “ 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있다. 서구의 

유연안정성 논의가 그 듯 유연성 항목은 가짓수가 많고 명료하고 직 인 방향으로 

노동시장 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안정성 항목은 무기계약직 환방안처럼 이제까지 

실시한 정책의 연장선이거나 제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추이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

들(사회보험 개편, 직업훈련 지원)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 별도로 언 한 최 임  개선과 시 노임단가 용은 진 된 사항이며, 일부 지자체

의 생활임  용과 함께 최 선을 올리는 등고선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다

만, 노동시간제도의 변형과 꺽기 행 등 임  노동자에게 만연해지고 있는 최 임

 효과 무력화 흐름에 한 안이 없다면, 그 실효성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더구나 기업 생산직 노동자에게조차 최 임 +@로 결정되는 시  행이 만연해 

있다. 그런데, 최 임  인상과 임 체계 개편 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정규직 과보

호 기제의 완화를 맞교환 상처럼 다루게 된다면, 최 임 의 등고선 효과는 제약되

고 오히려 노동소득분배가 압착되어 하향 평 화될 수 있다.     

- 무엇보다 노사정 논의는 작은 쟁 으로 세분화되어 다루어지면서 주요 쟁 의 유기  

연계를 통한 큰 그림의 구조개편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남

용과 차별의 해소, 통상임  제도 개선을 유기 으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환의 계기를 형성하는 정책혼합 구조 신 방안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분

화된 과제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항목을 병렬 으로 나열하고 정치  교환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노동시장구조에서 하향 용된 

유연안정성의 기형  모형을 탄생시키겨 하고 있다.  

○ 교육부문 개 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만연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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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을 인력수  불일치를 조정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장맞춤형 인재양성이 

이며, 학제개편을 언 하기는 하나 학경쟁력 강화라는 당근과 채 을 병행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3. 최경환노믹스와 경제 신 3개년 계획  

○ 최경환 경제 은 출범 이후 가계소득 증 세제를 통한 분배 성장론, 정규직 과보호

론, 경제 신 3개년 계획과 4 부문 개  그리고 최 임  인상 등 정책방향의 횡보를 

거듭했다. 과연 최경환 경제 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가계소득 증 세제의 주소

- 가계소득 증 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하는데, 작년 7월 발표 이후 정치  효과는 거

두고 실질  효력은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 세제, 배당소득 증 세

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 가지 패키지 다.  

i) 근로소득 증 세제

○ 근로소득 증 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 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해 3년 평균 상승률 과분의 10%( 기업은 5%)로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이

다. 

- 근로소득 증 방안은 해당 기업의 노동자의 임 을 높여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

지도록 하는 기업에 해 세액 공제를 하는 것으로, 지원  주는 제도가 갖는 취약

인 사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임 인상에는 여러 가지 제도 , 시기  요인이 작용한

다. 세액지원을 받기 해서 더 높은 임 을 지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제약요인을 고려

해야 한다.  

- 체 가구의 2014년 1/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4.5%이다. 1분 는 118.1%, 2분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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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이고, 3분 는 82.6%, 4분 는 74.1%이며, 5분 는 59.5%이다. 기업과 소기업

을 차등하는 제도는 소비증 로 이어지는 정책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임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속할 5분 의 노동자가구의 소비

성향은 57.2%이다. 비정규직과 소 세기업의 노동자가 주로 속한 2분 의 소비성향

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 

- 문제는 지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주로 감세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임 소득 증

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보다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의 부정 인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이다. 기업은 지  능력이 있고, 응교섭력(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기업 심 

노조 조직화)이나 동일업종 비교임  압력( 기업 분포산업의 독과  구조)이 크기 

때문에 임 인상의 가능성이 상 으로 높은데, 세제 지원이 있으면 조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로 인해 임 인상 효과는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 조  밖에 높아

지지 않는 반면, 소비성향이 낮은 계로 소비로 이어질 효과는 낮기 때문이다.       

   

○ 기업에게 간 인 방식으로 지원 을 주는 제도로 소비를 진작할 정도의 임  증

가가 발생할 지도 의문이다. 기업의 순이익 규모와 임  비  등 변수가 많아 계량

화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계소비성향까지 감안하면 소비증가로 이어지기에는 복잡

한 메카니즘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지 하려던 임  수 을 지원

 받아 지불하는 부정  효과도 마찬가지로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임 -소득-소

비’라는 다  경로에 지원  받아 추가 인상할 기업들의 여력과 의지와 산술 등 복

잡한 경로가 겹친다는 을 볼 때, 실효성이 매우 낮다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한, 정책효과를 상하기 어려운데 반해 기업 편 의 우려는 실 인 고민이다. 

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별 임 의 편차가 커지고 있기에 기업 소속 노동자의 임 을 

높여 기업이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의 우회로’라는 비 의 여지는 크다.   

ii) 배당소득 증 세제

○ 배당소득 증 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진하기 한 정책으로 일정 기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보다 120% 높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달성하고 동시에 직  연도보다 배당  총액이 10% 더 늘어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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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3년간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반이 넘고 직  연도보다 배당

 총액이 30% 이상 늘어난 기업)의 주주들에게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해 20~35% 세

 감면하는 제도이다.

- 배당소득이 있는 개인의 다수는 최  주주인 재벌 계자이다. 2013년 말 한 우량 

기업의 주주구성을 보면, 외국인 54%, 기  15%, 최 주주 등 계자 15%, 자사주 

11%, 개인 4%이다. 배당소득이 흘러들어가 소비 증 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경우는 4%

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마 도 부자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우량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소득 상

 20%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그마 도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소득계층

이다.  

 

iii)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  이상 인건비, 투자 등

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사내유보 에 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논의되고 있는 안은 

당기순이익의 60~80%  투자, 임 , 배당을 뺀 나머지 액에 10%의 세율을 부과하

는 제조업 유형과 당기순이익의 20~40%  임 , 배당을 뺀 나머지 액에 과세하는 

비제조업 유형으로 두 가지 부과방식이다 . 

- 기업에 한 사실상 인센티 이며, 부자감세의 성격도 강한 두 가지 가계소득 증 세

제에 비해, 기업의 투자 행태를 겨냥한 직 인 견인 세제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번 정책안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안이라는 의미가 가장 강한 특성을 갖는다. 

○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외환 기 후에도 변하지 않았

다. 97년 이  4~5% 수 이던 배당성향은 2004년 이후 12%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래

도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 지만 낮은 배당성향을 자사주 취득으로 만회하

여 총주주가치 성향은 비슷한 수 이다(이병천, 2011 참조). 

- 외환 기 이 에 규모확 를 통한 성장에 의존하며, 외부조달에 의존하지 않았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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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데 반해(90-97년간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자 조달은 외부자 에 72% 의존했던 

데 반해, 외환 기 이후에는 내부조달이 81.7%에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다).1), 외환 기 이후 내부 자 조달과 외형보다 수익성 추구라는 주주가치 극

화에 향을 받았음에도 배당성향이 낮은 것은 한국 신자유주의체제가 미국의 주주가

치 극 화 유형과 차이가 나는 이다. 

- 주주가치 성향과 사내유보율을 보면, 배당 과 자사주 취득을 합한 총주주가치 성향

(2002~2007년 평균)은 상장기업의 경우 32.3%, 외감기업의 경우 30.3%로 별 차이가 없

다. 그런데 배당성향과 자사주취득성향에서는 차이가 난다.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은 

19.2%인데 반해 자사주 취득 성향은 21.3%로 자사주 취득 성향이 더 높다. 삼성 자의 

경우 배당성향은 11.1%이며, 자사주 성향은 26.2%로 자사주 취득방식으로 주주가치에 

부응하고 있다. 사내유보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피하기 해 자사주 매입과 소

각 방식으로 주주가치를 극 화하는 경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주가치 

극 화 성향은 내부유보  과세의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

○ 정책실효성 논란도 거세고(어떤 방안으로도 10  기업 부분이 과세를 피해 갈 

수 있거나 투자를 여도 오히려 과세 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평성 논란

(해외투자를 제외하므로 해외투자가 많은 자동차 등 자동차 업종이 자업종에 

비해 과세 확률이 높다)도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해 과세율 설정과 상 

악이 요하다

○ 그런데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자사주 매입(소각)에 해 주주에 한 배당으로 인

정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그래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재벌의 주주가치 극 화 성향에 맞춰 수정해, 정책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 근원 으로 3종 세트의 구조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이다.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유보 을 여서(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임 을 늘리거나(근로소득 증 세제) 배당

을 늘리도록(배당소득 증 세제) 유도하는 데, 정작 투자를 유인하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투자 련 감세조처가 있긴 하지만, 이 정책구성만으로 볼 때 기업 고

1) 에 해 는 병천, 2011, 「  후 한  체 : 수 주도 수  체  특 과 진  함

」, 『동향과 망』, 통  81 , 9-69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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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지원과 배당소득 자산가 지원이라는 부자 감세를 한 장치로 비춰진다. 기업들

이 세를 해서 부자 감세에 의존하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

성인 것이다. 따라서 구조 으로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세를 해 임  노동자의 

소득개선을 도모하도록 이익 을 활용하게끔 유도하고 이를 주축으로 삼는 방안이 필

요하다.   

○ 한, 사회  차원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소비부진이 문제인데, 사회  차

원의 소득 환류 장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상생 력 자 을 세액 감면 상에 포

함한다는 것도 부품 력사를 고려한 조처라기보다 기업의 세액 부과 상 축소의 성격

이 더 강하다. 사회  환류장치의 도입을 해서 과세로 얻은 재원을 기업 내에서 소

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 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정규직 과보호론

○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해고가 어렵다는 고용측면과 근속에 따라 임

이 올라가는 임  측면의 경직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객 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

고 있어 정책방향 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 먼  고용측면의 과보호 여부를 살펴보자. OECD는 1998년 이후 5년 단 로 회원국

들의 고용보호법의 경직성(반 로 유연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정규직의  과보호가 아니라 보호규제가 취약한 편에 속한다. 2013년 기 으로 

개별  해고의 보호지수는 34개국  22 이고, 집단  해고의 경우 30 다. 우리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경 상의 긴박한 사유, 최후의 수단으로써 정리해고 방식을 사

용하기 한 해고 회피 노력,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등과 성실한 의, 정리해고 사유 

소멸 시 재고용 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호체계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다. 그런데, 실상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엄 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정리해고 차

에 한 최소요건(재고용과 선임권)만 갖춘 미국식 일시해고(lay-off: “당신 해고야”

로 해고할 수 있고 경 자의 필요성 단만으로 언제든 집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체계)와 다르지 않게 운 되고 있다. 가장 유연하다는 미국에도 있는 재고용과 선임권 

조항마  없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 상의 험을 상하고 단행된 정리해고도 폭넓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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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차의 경 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정리해고자에 한 재고용 

조처는 이 지지 않고 있다. 

○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근속년수가 OECD 25개국  최하 로 평균 10년에 비해 

반인 5.1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OECD 

평균 36.4%의 반인 18.1%로 꼴 다. 사오정(40, 50 에 정년)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인데, 경제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은 같은 시 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아

해진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정규직이 있지만, 그 비 은 1,0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에 속한 종사자 약 5%나 300인 이상으로 확장해도 10%에 불과하며 이마 도 부에

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두 번째, 임  측면의 경직성을 살펴보자. 정년까지 계속 임 이 상승하는 연공 (호

제)을 문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 체계는 더 이상 호 제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호 제를 도입하고 있어 가장 비 이 높지만, 동

시에 성과배분제도 75.5%, 연 제는 46.8%를 도입하는 등 능력과 직무에 따른 임  차

등을 설정하는 임 체계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근속에 따라 정년까지 임 이 자동

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등임 이 이미 범 하게 용되고 있다. 

○ 일부 기업 생산직의 높은 임  수 을 문제 삼는데, 안정 인 임 인 기본 과 통

상수당은 합쳐도 40%에 불과하며 회사 실 에 따라 변동하는 집단성과 이 20%, 경기

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임 인 시간외수당이 10~20%를 차지한다. 월 제를 한다지만 

사실상 시 제로 운 되어 장시간노동에 의존하고 회사 실 에 따라 임  변동을 감

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상 으로 높은 임 수 은 이런 변동 인 임 구성에 

상당부분 기 하고 있어 불안정한 구조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최고 수 의 

기업 생산직이라도 기본 은 최 임 에서 20~30% 정도 높은 수 에서 설정되어 있

다. 잔업, 특근을 하지 않고 상여 이 없으면 월 130만원~180만원 수 에 머무는 실정

이다. 한마디로 높은 변동 이 특징인데, 임 체계가 경직 이라는 진단을 계속하는 

건 실과 맞지 않다.

○ 체 노동자의 극히 일부인 재벌 기업 정규직의 상 으로 높은 임 수 은 안정

성이 없으며 통상임  결 용을 통해서 안정성과 시간단축 과제를 결합할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다. 어도 임 체계가 경직 이라서 정규직이 과보호되었다는 주장

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연 제, 성과 제 등이 범 하게 도입되어 

개인 간 임  차등폭은 상 직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결국 도 퇴직의 강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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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정규직은 결

코 과보호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극히 일부의 사례를 침소 한 것뿐이다.     

○ 더구나 경력 반에는 연 제, 후반에는 성과 제, 말기에는 임 피크제로 임  유연

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노동자 반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로 얻는 것인

데, 과연 그 이득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무모한 정책이다. 경기는 침체되어 

소득의 증가는 갈수록 어려운데, 채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오르는 실

정이다. 베이비붐 세 의 도퇴직, OECD 평균의 세배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세 자 업으로 내몰리나 실업과 빈곤의 나락에 직면하는  실태의 심각성

을 외면한 채 한 의 정규직의 안정 기제를 해체하려는 통념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

다. 정규직 과보호론은 의 빈곤을 희생양으로 기업 살리기에 념하는 불황 탈출 

략일 뿐이다. 방향도 잘 못 되었지만, 이제까지 정책 실패를 반복한 타성에 기  정

책으로 실성도 없다. 

○ 정부는 최근 사안마다 외국 사례를 필요한 것만 떼다 붙이는 나쁜 습 이 든 것 같

다. 공무원연  개편에서도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제도의 근간은 보지 않은 채 일부 

조항만 갖다 붙이더니, 이번 사안에서도 독일의 아젠다2000이나 네덜란드의 유연안정

성 모델, 스페인의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제도를 맥락 없이 언 한다. 토양이 다른데 

멋진 나무를 수입해 심는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다. 

- 이 모든 사례가 고용 유연화를 추구했다고 치자. 우리의 GDP 비 공공복지지출 비

은 2012년 기 으로 9.3%로 OECD 평균 21.8%의 반에 못 미친다. 유연화에 필연

으로 따르는 불안정성을 보장할 사회  기반이 반에 못 미치는데, 해법을 같이 하

면 그 불안정성의 가는 가 질 것인가? 이런 생활 불안정은 높은 자살률과 함께 

사회의 행복지수가 최악으로 치닫는 불행사회와 양극화 사회라는 엄청난 사회  가

를 래하고 있다. 기업의 비용 감 략을 지원하는 처방치곤 가는 무척 범 한 

사회  비용이 드는 해악이다.

- 독일의 아젠다 2000에서 고용과 복지의 유연화 조처를 취한 것은 맞다. 천문학 인 

통일비용과 사회  분단 상으로 인해 독일 사회의 활력이 하하고 있는 시 에서 

나온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보수  처방이었다. 그 다고 독일의 안정 인 교섭체계, 

고용체계, 복지제도의 근간을 다 바꾼 것은 아니다. 안정 인 사회 기반 하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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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독보 으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극심한 차별의 구조 하에 

있다. 반에 이르는 노동자가 반 이하의 임 을 받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유연성

의 도입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확신이 없이 함부로 채택할 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 2000년  반 정책방향을 선회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이고 정

규직으로 환하는 조처도 극 으로 구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모두를 같이 살

펴야 하는 것이다. 

- 네덜란드의 경우 트타임 노동자 비 이 37.8%로 유럽 평균의 두 배가 넘지만 시간

비례보호의 원칙이 철 하게 지켜져 고용의 유연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고용체제로 거론된다. 시간제 일자리 확 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성 분리형 노동시장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일제로의 환은 제한된 채 임

의 덫으로 작용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복지체제에서 유연성은 강화되고 안

정성은 떨어지는데, 노동자들은  더 그 반 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과 갈등

이 증 되었다. 더구나 우리가 지향한다고 이 체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을 일하면서 임 은 반 이하로 주며 고용조정이 가능한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이룬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장려해도 기업들은 귀찮

게 시간제 노동자를 굳이 쓸 필요를 못 느낀다. 더구나 장시간 연장노동이 일상화된 

노동 풍토에서 더더욱 타당성이 없다. 그래도 시간제를 확 하려 한다면 그 효과는 더 

열악한 하층 비정규직을 늘려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  악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악

성 차별 구조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 스페인은 정규직 보호기제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유럽국가의 하나이다. 우리와 비

슷하게 임시계약직 비 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며, 그 비율도 우

리처럼 높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것은 스페인의 주력산업은 산업 등 서비스업으

로 특수하다는 이다. 하여튼 스페인의 경우도 90년 에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 고

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서 새로운 정규직을 만들어냈다. 그 완화라는 게 정규직

의 해고수당을 1년 근무 당 45일치로 낮추는 새로운 정규직을 만든 것으로 우리의 퇴

직 보다 높은 기 이다. 재차 완화한 것이 33일치로 낮춘 것이니, 고용보호 완화라는 

게 그리 강력한 것은 아니다. 이 조처로 스페인의 실업률이 낮춰지는 등 효과가 있었

다는데, 정책효과는 단기 으로 살필 일이 아니다. 2000년  들어와 임시계약직이 

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6년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하기 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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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일  선회했다. 스페인의 사례를 따르려면 90년 와 2000년 에 이르는 반

인 정책방향을 모두 고려해야 맞다. 우리의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이 무 

크고 간 고용이나 시간제로 더 열악한 층이 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에서 의 

층을 북돋우는 정책처방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3) 최 임  인상론

○ 최 임  인상의 효과는 최경환 경제 의 가계소득증  3 패키지보다 훨씬 강한 소

득-소비 선순환 효과를 가진다. 

○ 정책 역을 ‘규제 역-분배 역-재분배 역’으로 구분해 보면, 고용체제는 ‘노동

련 법제도-시장임 -사회  임 ’으로 칭된다. 최 임 제는 규제정책(신고

경제학)이자 재분배정책(복지국가론)의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가 있으나, 임  등고선효

과를 감안해보면 체 소득수  향상에 향을 미치는 분배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Levin-Waldman, 2010). 아래 그림은 미국에서 최 임 제가 시행되던 시기에 체 임

수 이 높아졌음을 보여 다. 이는 최 임  상자에게만 향을 주는 재분배정책

이라는 특징보다는 임 자를 포함해 상당수가 혜택을 받고 체에게 비용이 나

어지는 분배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 다. 최 임 제는 고용체제의 심 항목

으로서 복지 역에 향을 미친다.

[그림 1]  등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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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에 국에서 법으로 정한 최 임 제의 효과를 보자. 신고 주의  주장은 이

러했다.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이 제도가 인 으로 노동의 수요를 억제할 것이고 실

업률의 격한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이다. 사실 훗날 되돌아보자면 실업에 한 

향에 해 식별 될 정도의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Metcalf, 2009) 최 임 이라는 이

로운 제약(beneficial contraint)은 많은 사용자들이 직원들의 해고 없이 높은 인건비를 

회복하는 방법 (생산성 향상, 제품 가격 인상, 근무시간의 축소 등)을 찾도록 유도했

다. 최 임  제도가 ‘낮은 임 -낮은 생산성’이라는 략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

다(Kelly, 2011).

○ 지  무엇보다 노동시간제도에 의해 변형되지 않는 최 임 의 정  효과를 추구

할 때이다.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개선 보정치’를 더하고 임 을 통한 

최 생계비 충당을 향해 획기  최 임  인상을 추구할 수 있다. 간 장치로 시 노

임단가의 낙찰율 100% 용 단계를 설정하는 효과를 포함해, 시  1만원 최 임 인

상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시간단축

○ 많은 논의가 있지만, 시간단축과 유연화의 교환에 해선 한마디로 족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탄력  제도)의 교환은 40시간제 이하로 단축할 때 등장했다. 

- 표 인 노동시간단축 사례인 랑스와 독일의 경우 탄력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

화 기제는 40시간제 이하 단축 시에 등장한 논의이다. 40시간 미만 즉, 39시간이나 

38.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시간 스 쥴을 짜기 힘든 짜투리 시간의 틈을 어떻게 메

울 것인가 하는 논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에 정해진 연장시간 한

도도 지켜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일하는 기형  노동시간 구조에 

탄력제를 더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체제에 의존하는 기업 행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되

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 40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주5일제가 아니라면서, 그것도 기업규모별로 10년에 걸쳐 

단계40시간을 용하면서 식목일 휴일부터 없앴던 모순된 사례를 지   반복하고 

있다. 휴일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정 논의를 핑계로 정부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향  기획을 할 계기로 삼아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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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제도를 무 오래동안 유지해 오지 않았는가? 68시간제 나라라니, 어디 

얘기할 수 있겠는가? 

4.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상호 계

○ 실업의 정치로 본 고용체계를 유형화하면, 네 가지 고용체제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본 유형화로서 고용의 경직성과 실업규제의 포 성은 완

보호의 고용유형, 노동시장규제의 경직성과 실업규제의 배제성의 결합은 경제  보

호, 노동시장규제의 신축성과 포 성의 결합은 사회  보호, 신축성과 배제성의 결합

은 불안정성으로 나뉜다. 요한 은 EPL, PLMP, ALMP가 동시에 작동함에 따라 상

호작용 과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의 향과 역할을 연구할 때에는 그들이 어

떻게 같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이론 으로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작용

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는 을 의미한다.

완전 보호

Full protection

경제적 보호

Economic

protection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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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복지 연계로 본 고용체제의 유형화

       료: 지우그니 (Giugni et al., 200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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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노사정 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방향인 유연안정성 정책은 

재의 불안정성에서 노동시장 규제는 신축 으로 변화하지만, 실업규제(복지 확충)은 

제한되어 사회 보호나 완 보호의 길로 온 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

면, 정규직 과보호론은 경제  보호 수 에 해당하며, 비정규직의 불안정성과 함께 이

구조로 설정하며 사회  보호로 수렴한다는 것인데, 결국 경제  보호의 해체 속도

는 빨리하고 실업규제의 구축 속도는 느리면 불안정성으로 하향 평 화되는 열한 

유연안정성 모형으로 귀결될 뿐이다. 방향과 속도의 문제, 정책 배합의 질의 문제인 

것이다(아울러 한국에서 경제(생산)체제의 수직  구획선(재벌체제)을 고려에 담아야 

한다). 

○ 향  방향으로 선택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재의 안  주요한 사항을 

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 역동  보호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노동시간단축 사안과 통

상임  결을 통한 기본  비  확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를 역동 으로 결합

하면서 청년실업의 해결의 향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혼합은 가능하며 가장 바람직

하다. 기업의 비용부담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정책 지원 은 유인책과 

함께 견인책을 겸비해 제 로 쓰여야 한다.  

○ 이제 고용창출은 기업의 유물이 아니다. 기업에 의존해서는 사회 으로 필요한 수

에 턱없이 부족하게 만들어질 뿐이다. 그마 도 임 과 고용불안에 갇힌 비정규직

을 확 하는 악성 고용구조로 귀결될 뿐이다. 안정성에 기 해 활력을 북돋는 고용체

제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정부 정책은 이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지

까지와 같은 기업에게 지원 만 주는 고용창출 정책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다. 지원 을 주는 유인책만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견인책이 겸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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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시간 연화 대책 비판

 창 근 / 민주노  책실장 

1. 개

-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발표, 12월 23일 노사정 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문 채택, 12월 29일 정부의 ‘비정규

직 종합 책’발표 등 소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한 차를 밟고 있음. 

- 겉으로는 노사정 원회를 심으로 사회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의 

의도는 이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듯이, ‘임 ·근로시간·

근로계약 유연성 제고와 견·기간제 사용규제 합리화’에 이 맞춰져 있음.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 , 더 많은 비정규직’을 목표로 하여, 체 노동자의 삶과 노

동조건을 하향평 화시키는 반노동정책임.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는 노사정 원회에 지난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보고된 문가 1그룹(통상임 ·노동시간·정년연장/임 피크제)과 2그룹(노동시장 이

구조·사회안 망) 의견안에도 반 되어 있음.  

- 문가 1그룹(통상임 /노동시간/정년연장)은 ‘통상임 ’과 련하여, ▽ 정의 규정

에 정기성·일률성에 고정성 요건(재직자 요건)까지 포함시켜 통상임  범 를 축소하

고, ▽ 제외 품을 시행령에 열거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사용자 편향  기존 행정

해석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 노사합의로 통상임  범  결정할 

수 있는 개방조항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사실상 일

방 으로 통상임  범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음. ‘임 피크제와 임 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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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련해서는 ▽ 연공  해체·성과 심 임 체계로의 개편, 임 피크제 도입 등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실질 임 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 로 된 임

체계가 필요한 다수 임 ·비정규노동자들을 한 책은  언 되지 않고 

있음. ‘노동시간’ 련해서도 ▽ 행 1주 최장 52시간(40시간 + 12시간) 노동체제

를 1주 60시간 체제로 확 하는 노동시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고 ▽ 탄력  근로시간

제 단 기간 확 , 재량근로 상 업무 확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를 확 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음. 

- 문가 2그룹(노동시장구조개선/사회안 망) 의견도 외형상으로는 추상 인 문구로 속

내를 감추고 있지만, 실내용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충실히 반 하고 있

음.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외 확 · 견 규제 완화·사내하도  법안 제정 등 

박근혜 정부의‘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거의 그 로 수용하고 있음.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을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안과 같이 35세 이상 근로자

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한 외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함. ▽ 견규제 완화·사내하도  합법화에 련해서

도, ‘도 ’보다는 ‘ 견’이 상 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규율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 견규제의 진  완화’를 향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함. 한 청

소·용역·시설 리 등에 해서는 노무도 이란 이름으로 견을 합법화시켜주자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표 인 재벌특혜 법안으로 비 받았던, ‘사내하도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도 주장하고 있음. ▽‘취업규칙 변경 차 요건 변경’과 련

해서, 문가 그룹은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의 합리  용을 하여 취업

규칙 변경의 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명시하면서,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임 피크

제 도입 등은 마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둠. 한 취업

규칙 개악에 한 노동자 동의권과 련해서도 ‘근로자 표 련 규정’ 개정, 즉

‘근로자 표 는 종업원 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 변경

에 한 노동조합의 향력을 제한할 것임.  

- 문가 1그룹과 2그룹의 의견은 노사정 원회 논의가 모든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을 하향평 화시키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정치  들러리 역할 그 이상도 이

하도 아님을 방증함. 노사정 원회 논의는 즉각 단되어야 함. 

- 이하에서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책  임 , 고용, 노동시간 련 책을 심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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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2그룹

▷ 과 해고 도 

도입 (사용자의 

일상  해고 가능)

▷자 로운 근로계

약 체결·해지가 가

능한 향 로 도 

변경

▷일 인 고용해지 

· 차에 한 가

이드라인 마

 * 객 ·합리  에 

의한 평가, 회 부

여  직 · 치 환 등 

해고회  노 , 공 한 

차 사내규  마  등

▷일  고용해지 ·

차  안 마  

요  인

▷ 남용 지를 해 

충분한 사회  논의를 

거쳐 입법 로 해결

펴보기로 함. 

2. 의제별 쟁 과 내용

1) 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일반  고용해지 기 · 차 명확화)

□ 황

□ 

- 정부 책의 핵심은 “일반 인 고용해지 기   차에 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있음. 표 은 그럴 듯하지만, 이는 노동자를 강제로 직시키고 무리한 업무를 부과해 

강제로 퇴직시키는 ‘학  해고’를 합법화하자는 것임. “공정한 차와 련 내부규

정”을 운 하겠다는 것은 통상해고 기 을 정부가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용

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합법 ’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임. 

- ‘평가’라는 것의 실체를 보면, 노동자의 업무가 계량 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 

부분이어서 결국 평가기 은 주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 이는 직원들을 항

시 으로 감시하고 회사의 향력 하에 두는 체계2)를 공고화할 가능성이 높게 됨. 이

는 몇 가지 차나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따라서 

2) 를 들어, 회사  립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같  평가에  불이익  

더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원임  이 로 한 것인지를 입증하  상당히 어 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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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은 ‘경 상 사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우회

하여, 사측이 자의 으로 퇴출 규모와 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 두게 하는 불법행 를 정당화시켜주는 책임. 

- ‘해고 규제’가 제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사용자에 해 임 ,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에 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을 할 수 있는 등 노동3권도 해고 제한 없이는 ‘투사’를 제외한 일반 노동자에게는 

무의미함. 요컨  반(反)해고권 는 해고 규제는 근로조건 등에 한 개별  노동권

은 물론 집단  노동권을 보장하고 실 하기 한 기  혹은 제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과 근로기 법 제4조 등은 ‘ 등결정’을 노동법

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음.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 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근  법 기 의 확인이자 지향 이며, ‘해

고 규제’는 등결정 원칙을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토 가 됨. 

- 공공부문의 경우 이미 ‘ 성과자 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함.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공공기 운 원회를 통해 ‘2단계 공공기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는데, 

핵심 내용 의 하나가 ‘2진 아웃제’임. 이는 임·직원이 2년 연속 업무성 이 ‘최

하  등 ’을 받게 될 경우 면직처분(근로계약 해지)을 하겠다는 것임. 이는 사실상 

공공기 부터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임. 

- 근로기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부의 

책은 사용자 마음 로 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 성과자’라는 이유를 만들어 해고

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임. 

- 노사정 원회 문가 그룹은 비록 ‘오남용 방지를 해 충분한 사회  논의를 거쳐 

입법 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원칙 으로 ‘일반 고용해지 기 · 차 

련 안 마련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에서, 향후 성과 제도 도입을 한 여지를 

열어둠. 

□ 민주노  입장과 요구

- 근로기 법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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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전문가 2 룹

▷근로조건 경절차 

련 현행  수가 

우선

▷경영환경 화에 따라 

근로조건 경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특히, 직 · 과 심의 

임 체계 개편, 연장에 

른 임 크  도입 등 

사회통 상 상당 ·합리

이 있  경우 근로조건 변

경 가능토록  요

▷정년연장, 임 피크제 

도입 등 환경 화에 따

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취업 칙 

경 ·절차 명확화

(판례상 인정되는 ‘사

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명확화)

▷노동 계 상 근로조

건 결정 등에 있어 과

수노조가 없는 경우 적

용되는 근로자대표 련 

정 개선

▷(1차 노동시장) 근로

조건 경이 어려우므로 

을 명확화할 필요

▷다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체적 안 마련

하고 시행 시  결정

▷근로조건 절차와 련

하여, 노동자 동의 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차원

에서 ‘근로자 대표’ 

련 정 개정 필요

임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한 권리주장의 근본  제 조건이며, 집단  노동권

(단결권 등)을 보장하고 실 하기 한 기 임. 따라서 ‘ 성과자 해고제도’는 도입

되어서는 안 됨.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황

□ 

❍ 취업규칙, 사용자 마음 로

-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 ‘기 ’과 ‘ 차’를 명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행 근

로기 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

의 혹은 과반수 노동자들의 집단  동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임. 이는 취업규칙

에 성과자 퇴출제도 등 해고를 쉽게 하는 조항을 사용자 마음 로 수월하게 도입하

고, 나아가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와 임 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을 일방 으로 

철시키려는 속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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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 구체화”는 우회로의 하나로 추정됨. 법원 해석상 사회통

념상 합리성이 있는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 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이는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 호 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 을 도입하며, 임 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과반수 노조 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사업장을 지도하겠다는 의도임. 이 게 되면, 사용

자들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도 과반수 노동조합 혹은 과반수 노동자

들의 집단  동의 없이도 일방 으로 처리할 것임. 이러한 행정지침 혹은 가이드라인

의 제정은 종국에는 법정에서 법원의 해석에도 부정  향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욱 심각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무노조· 소·

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치명 임. 이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 집단  목

소리를 내는 게 어렵고, 심지어 백지날인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취업규칙

은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단체 약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 으로 제정하거나 개정

함.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임을 감안하면, 노동자 열 명  아홉 명은 단체 약을 

용받지 못하고, 취업규칙만 용받고 있음. 근로기 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 인 동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수 무노

조· 소 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한 최소한의 요건임. 일반 민사계약

도 어느 한 쪽이 일방 으로 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지배·종속 계에 있는 근로계약

의 내용을 사용자가 사실상 일방 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주장은 일반상식

에 반함. 

❍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노사 의회에 근로자 표 지  부여

 

-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 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과 차를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

라, 정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 계법상‘근로자 표 지 ’를 ‘노

사 의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자 함. 실제로 정부는 「근로자 

참여  력 증진에 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 의

회 ‘근로자 원’에 다른 법령상의 ‘근로자 표’ 지 ”를 부여하고자 함. 이 게 

되면, 노사 의회는 “▴근기법상 경 상 해고시 사 의 주체, ▴ 견법상 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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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용에 한 사  의 주체, ▴산안법상 안 보건 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 

▴근퇴법상 퇴직연 규약에 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부분의 노사 의회가 사측의 향력 하에 있다는 을 감안하면, 노동조건의 변경

시 차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의 

의도 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임. 

❍ 문가그룹 의견

- ‘취업규칙 변경 차 요건 변경’에 해서도 문가 그룹의 의견은 단히 심각함.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의 합리  용을 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명시하면서,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임 피크제 도입 등은 마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둠. 한 취업규칙 개악에 한 노

동자 동의권과 련해서도 ‘근로자 표 련 규정’ 개정, 즉‘근로자 표 는 종

업원 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한 노동조합의 

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임. 즉, 정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 계법상

‘근로자 표 지 ’를 ‘노사 의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

는데, 문가 그룹의 의견은 이러한 정부 주장과 일맥상통함. 

※ 실제로 정부는 「근로자 참여  력 증진에 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

조가 없는 경우 노사 의회 ‘근로자 원’에 다른 법령상의 ‘근로자 표’ 지 ”

를 부여하고자 함. 이 게 되면, 노사 의회는 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근기법상 경 상 해고 시 사 의 주체, ▴ 견법상 견근로자 사용에 한 사  

의 주체, ▴산안법상 안 보건 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 ▴근퇴법상 퇴직연 규약

에 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노사 의회 부분이 사측의 향력 하에 통제된

다는 을 감안하면, 노동조건의 변경 시 차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

라, 사용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의 의도 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임. 

□ 민주노  입장과 요구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차 련해서는, 행 근로기 법에 규정된 로 ‘과반수 노

조의 동의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개입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  회의 방법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엄격히 용하는 게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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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1그룹

일

노동 

연장

노동 

포함

본취지 찬

조건부 찬

(※추가연장노동 도

입 )

찬 찬

시행 법 즉시 시행

단계  시행

(※ 업규모별 6단계 

시행, 2017 ～2024

)

(※시행 지 주68

시간 지)

단계  시행 

단계  시행

(※추가연장노동 

구 로 허용 

 52시간 시행 

시 부  한시  

허용)

추가연장노

동 도입

찬

(※연  1주 8시간, 

노사합의 조건)

찬

(※ 주/월/  단  

량규 , 노사합의 조

건)

(※1주: 8시간, 1월: 

24시간,  1 : 208시

간)

찬

(※주/월/  단  

량규 , 노사합

의 조건)

일노동  

복할증
인 불인

일부 인

(※ 일노동  8시

간 과노동에 해

만 인 )

일부 인

(※ 일노동  8

시간 과노동에 

해 만 인 )

노동

시간 

연

화 

도

탄

근로시간
폐지

확

(※단 간 확 , 3

개월⇒1 )

확

(※ 2주⇒1개월, 3개

월⇒1 )

확

(※2주⇒1개월, 3

개월⇒6개월 는 

1 )

(※확 시  노사 

의)

재량근로시

간
확  확  찬

확  찬

(※연구개  직 지

원 업   획업  

 일부 소득상 자)

확  찬

(※ 행 6개 업

 단계  확 )

근로시간

축계좌
도입 - 도입 찬 도입 찬

근로시간 

특 업종
폐지

단계  축소

(※ 실태 악 우 , 

규모별 단계  축소)

축소(단계  시행)

(※26개 업종, 328만

명⇒10개 업종, 147

만)

축소(단계  시행)

(※26개 업종, 

328만명⇒10개 

업종, 147만)

(※ 주당 연장노

동시간 한도 

3) 노동시간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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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1그룹

, 특 실시 요

건 명시)

노동

시간 

용

외

근로 법

63조
폐지 행 지

행 지

(※ 리·감독자  

명확화)

행 지

(※ 리· 감독자 

 명확화)

5인 미만 

사업장  
면 용 행 지 신  검토  과

화이트칼라

용 외
도입 도입 찬 신  검토  과

식

과 

가

도

최소연속

식시간 

보장

도입 찬 도입 - -

연속  가 

사용
도입 찬 - -

연차 가 

미사용 당
행 지

미사용연차 가 

보상 지

연차 가 사용 진 

 

근로시간 축계좌  

도입

연차 가 

사용 진  

근로시간 축계좌

 도입

포 임 폐지 - - -

연장노동 할증률 행 지
할증률축소(50%⇒ 

25%)
- -

□  

❍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것일 뿐, ‘개선’이 아님

- 행 근로기 법은 40시간의 노동시간 외 연장노동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제53조 

①항).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주 최장 68시간에 달하는 탈법 인 장시간 노동을 허용(40+12+16). 

- 근로기 법상 1주 12시간의 연장노동 한도에 휴일노동이 포함된다는 은 이미 법원

이 례로 확인한 사실이며, 이제 법원의 최종 결만 남아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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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는 문구를 근기법 제50조 ①항에 삽

입하는 개정안은 본 조항의 ‘개선’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행정해석을 바로잡고 입

법취지와 례에 부합하도록 애 의 문구를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함. 

❍ 8시간 추가 특별연장노동(52시간+@): 노동시간 연장!

- 정부, 사용자단체, 심지어 문가그룹 조차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법과 

실이 괴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해 구  혹은 한시 으로 주 

8시간까지 추가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함. 이는 탈법  장시간 노동을 유지

하려는 재계의 주장을 거의 그 로 수용하여 행법과 례를 폭 개악하려는 것임. 

- 추가 특별연장노동은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정

부 주장도 실을 도외시한 주장임. 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1%에 불과하

고, 특히 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소 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거의 조

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노사합의’라는 단서 조항의 실효성은 기 하

기 힘듦. 

❍ 시행시기 유 , 단계별 도입, 할증임  삭감: ‘불법’을 ‘합법’으로!

- 정부는 2014년 국회 환경노동 원회 노사정소  논의 과정에서, 휴일노동을 연장노동 

한도에 포함할 경우 △ 그 시행시기를 2016년 말까지 유 하고 △ 기업규모별로 2026

년까지 단계에 걸쳐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침. 즉, 2017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2026년

까지 6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각 시행일 까지 행 주 68시간제를 유지하자는 방안

임. 

- 2015년 노사정 원회 문가그룹 공익안도 구체  방안에 해서는 노사 의로 남겨

두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시행시기 유 ’, ‘단계  도입’ 기조와 동소이할 

것으로 측됨. 시행시기를 유 하고, 노동시간단축을 단계 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탈

법 는 불법의 범 에 있던 과노동을 이참에 ‘합법’으로 둔갑시켜 세계 최장 수

의 살인  장시간 노동을 그 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님.  

- 한 노사정 원회 노동시장특  문가그룹은 연장노동이 휴일노동과 겹쳤을 때 가

산수당을 복해 지 하는 복할증에 해서도,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할증률을 

증시키는 방안”과 “할증율을 차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상 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임 을 삭감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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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특례업종

▪운수업 ▪물품 매  보 업 ▪ 융보험업 ▪ 화제작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조사사업 ▪ 고업 ▪의료  생사업 ▪

객업 ▪소각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개정 특례업종

▪버스·택시 등 육상운송  이 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련 서비스업 ▪ 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

업 ▪방송업 ▪ 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분뇨처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표>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조정 후 비교

❍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 확

- 탄력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 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

시간을 과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단 기간 내의 특정일 는 특정주의 소정근

로시간이 1일 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과하더라도 그 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

하지 않고 그에 한 가산수당을 지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동시장특  문가 공익안은 모두 행 근로기 법(제51조)상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까지 허용된 탄력  근로시간제 단 기간을 

확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취업규칙상 1개월, 노사 합의 시 6개월 는 1년). △

최장 3개월에 불과한 단 기간으로는 계 에 따른 물량 변화나 계  요인에 시 

응하기 어렵고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으로 노동시간 총량이 감소할 경우 탄력

 근로시간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단 기간이 확 될수록 탄력  근로시간제가 갖는 험성이 배가됨. 단 기간이 늘어

나면 기업들이 평균 노동시간 한도를 맞추기가 더욱 쉬워지는 반면 노동자가 과노

동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  감소 효과가 더욱 커짐. 한 

노동자의 생활 주기를 생산량 변동에 일방 으로 종속시켜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박

탈하여 고용 불안 효과를 동반함. 

❍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 행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특례)는 12개 업종에 하여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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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노사정 원회에 제출된 정부, 사용자단체, 문가그룹 공익안은 기존 특례업종을 

한국표 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한 후 이  10개 업종에 해 노동시간 단축 

련 조항 용 제외 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음. 

- 특례제도는 노사 합의만 있다면 연장노동이 1주 12시간을 과하여 허용된다는 에

서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표  제도임. 특히 공 의 안 을 해 구보다도 장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할 운송업과 보건업 등을 특례업

종에 포함하는 것은 단히 심각한 문제임. 특례업종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  방치

- 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련 근기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  용하는 방안

을  거론하지 않고 있음. 근기법이 용되지 않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수는 최소 200만 명에서 최  520만 명으로 추산됨. 이들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까

지 노동시간제도를 확  용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요한 지 임에도 불

구하고, 노동시장특  문가그룹은 ‘노동시간제도 용제외 업종과 5인 미만 사업체 

련해서는 향후 2년 이내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사실

상 사각지  해소 과제를 방치하고 있음. 

❍  ‘재량근로제’ 상업무 확

- 행법상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알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 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자, 

로듀서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획업무( 리직)로까지 상을 확 하고자 함. 

- 재량근로 확 는 본질 으로 연장노동수당 지  의무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 옴. 노

동시간에 한 근로기 법 조항의 용이 제외되는 재량근로에 한 허용 범 를 넓

히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권에 한 표 을 규율하고 있

는 근로기 법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임. 

❍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노동시간 연장 책’

- 결론 으로 정부의 노동시간 책은 행 주 52시간 체제를 60시간 체제로 연장하는 

개악안이며, 탄력근로  재량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 를 통해 기업의 연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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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당 지불 의무를 경감시켜주는 방안임. 

- 재 필요한 것은 그동안 불법 인 연장노동을 합법화시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

정해석을 근로기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본 으로 바꾸고, 주 40시간 노동제가 지

켜질 수 있도록 12시간 연장노동을 엄격한 제한아래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

임.  

□ 민주노  입장과 요구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주 7일 명시

- 근기법 제2조(정의) 제1항 7호를 신설하여 ‘1주는 7일’ 정의를 명시함. 1주가 7일이

라는 것을 굳이 명시함으로써, ‘1주’에 법정휴일  약정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한 해석상 논란을 배제하고, 근로기 법 제50조, 제56조 등의 입법취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한 제한  보호’를 실질 으로 구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제도 면 폐지

- 근로기 법 제59조(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 삭제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 법 면 용

- 근로기 법 제11조( 용 범 ) 개정

- 행 근로기 법 제11조( 용범 )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는 사업장에 동법을 용하며,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는 사업장  가사사

용인,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그 용을 배제하고 있음

- 근로기 법은 더 하되어서는 안 되는 최  근로조건의 기 을 정한 것으로 최소한

의 인권  기 이기도 함. 한 노동조건의 주요한 사항인 노동시간  휴식에 한 

규정이 면 배제되는 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심 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특히 재 한국 사회의 장시간 노동이 소규모 세사업장에서 집 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하루 11시간, 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 근로기 법 제54조의2(휴식)을 신설하여 연속휴식시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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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일과 근로일이 연속되는 경우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1일 근

로시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국외 입법사례로는 <노동시간에 한 유럽지

침(2003/88/EC)>이 있음). 여기서 11시간은 노동자의 생활 주기와 생체 리듬을 고려한 

최소한의 휴게시간. 하루 노동을 종료하고 다음 날 노동을 시작하기까지 수면 시간,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함으로써 1일 

노동시간의 상한을 설정

- 주휴일 24시간의 완 한 보장을 포함하여 1주일에 연속 35시간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

도록 함. 이는 교 제 사업장에서 교 조가 변경되는 시기 는 휴일근로 시에도 최소

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함임. 특히 35시간 휴식  휴일의 연속보장은 교 제 사업장

에 극 으로 용되어야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계되어 효과를 볼 수 있음. 교 사업

장의 경우 형식 으로는 1일의 휴일이 주어지지만 ‘밤근무→휴일→아침근무’로 이

어지는 경우에 실제로는 휴일은 실종되고 사실상 ‘조  긴 휴식’만 부여되는 경우

가 많고, 이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되는 고질 인 문제가 있음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한 특별법’ 제정

- 연간 1,800시간 이내 노동시간 총량 상한 명시함. 노동시간 단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되어야 할 기본 원칙으로서 최장 노동시간의 상한을 규정하며, 주(52시간), 월(180

시간), 연간(1800시간)으로 각기 규정함으로써 실질 인 상한 기 으로써 기능할 수 있

도록 함. 

- 과노동 발생 시에 추가 채용 의무를 부과함. 3월간을 평균하여 1주간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의무를 부과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

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강제함. 

- 노동시간 단축이 사회 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한 것

이라는 에서 소득의 축소를 야기하는 방식의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특별법

을 통해서 사용자는 기존 임  수 이 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한 기업규모의 세성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고용에 따른 충

분한 소득을 보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존의 소득수 이 격히 하되는 것을 막기 

해 정부의 지원 규정을 두도록 함. 

- 한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성과 을 확 하거나, 포 임 산정 등과 같이 임 체

계를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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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1그룹

규 식 법률에 통상임  

의 규  도입

법률에 통상임  

의 규  도입

(※시행 에 외 품 

시)

법률에 통상임  

의 규  도입

(※시행 에 외 품 

열거)

법률에 통상임  

의 규  도입

(※시행 에 외 품 

시)

의 “통상임 ”이란 사

용자가 소 근로의 

가로 근로자에게 

임 , , 그 에 

어떠한 명칭 로든

지 지 하 로 한 

일체의 품

“근로자에게 소 근

로의 가로 ․

일률 ․고 로 

지 하 로 한 임

. 다만, 1개월  

과하는 간마다 

지 는 임 과 

타 통 로 

하는 임  외” 

, 일률 , 고

 요건 명시

, 일률 , 고

 요건 명시

외 품 명시 시행 에 외 품 

명시 

시행 에 외 품 

명시

시행 에 외 품 

명시

시행 에 외 품 

명시

재직자 요건 

용 여부

용 용 찬 용 찬 용 찬

개 조항 도입 도입 찬 도입 찬 도입 찬

4) 통상임

□ 황 

□ 

❍ 법원 결 이후, 사용자의 ‘꼼수’ 확

- 2013년 12월 법원 원합의체 결 이후, 재계는 임   단체 상에서 개별 임

항목이 통상임 에 해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음. 가령 상여 에 재

직자 조항을 삽입하거나, 기업실 에 따라 일시 ·부정기 으로 지 하거나, 일할 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표 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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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무노조·비정규직· 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포함한 범 한 임

삭감 시도가 이미 범 하게 진행되고 있음. 가령 △상여  삭감은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  상승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정상여 을 성과상여 , 경 성과  는 

차등지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통상임 에 미산입하는 경우 △포 임 제를 확 하거

나 재직자 기 을 추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취업규칙 변경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

밖에도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연장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사용자가 임  등 근

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 재계는 ‘1임 지 기’, 정부는 ‘재직자 요건’ 주장 고수 

- 재계는 지 까지의 례를 면 무시하고 ‘1임 지 기’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1

개월을 과하는 기간마다 지 되는 임 을 통상임 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극히 

비상식 인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정부는 ‘1임 지 기’를 통상임  정의규정에 포함하라는 재계의 주장에 해서는 

부정 인 입장을 보임. 하지만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 인용된 ‘고정성’, 특히 

재직자 요건을 엄격하게 용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음. 특히 정기상

여 도 ‘재직자 조건’에 따라 통상임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도지침의 기조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음

❍ 노사정 원회 문가그룹 의견은 ‘통상임  범  축소’

-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시장구조개  특  문가 그룹은 ‘통상임 ’ 정의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상임 에서 제외되는 품 범 는 시행령에

서 규정하겠다고 함. 하지만, 시행령을 입안하는 주체가 정부이며, 그동안 정부가 보여

 통상임  련 편 인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노동자에게 불

리한 기존 행정해석이 시행령에 그 로 포함될 여지가 큼. 노동부는 법원 원합의

체 결 이후에도, 정기상여 을 퇴직자에 한 일할규정 여부, 재직자 요건 규정 여

부에 따라 통상임 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발행하여 장의 갈등을 악화시킨 바 

있음. 

- 한편, 2014년 국회 환노  노사정소  지원단이 언 한 개방조항(노사합의로 통상임  

산입범  결정 허용)이 올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  문가그룹 공익안에서 다시 제안

됨. 하지만 이는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하고, 사용자들의 해태에 의해 산별교섭도 

제 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을 감안하면 한 방안이 아님.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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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상황을 감안하면, 통상임  범 와 기 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의하여 근기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통상임  정상화는 장시간 노동 행 철폐의 출발 

- 체 임   기본  비 을 낮추고 기타 수당이나 상여 ·성과  비 을 높이는 왜

곡된 방식으로 소정근로 시간당 임 과 과근로에 한 할증 임 을 낮은 수 으로 

유지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온 것이 재 통상임  문제의 본질임. 

-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개별 소송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통상임  차액을 받아내

는 것도 요하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 을 기본 화하여 왜곡된 임 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 보다 헐값으로 취 된 과근로에 한 할증임 을 제 로 받음

으로써 장시간 노동 행을 철폐하는 것이 통상임  문제의 본질  해법임. 

- 통상임  정상화는 과노동에 한 할증임 을 높임으로써 그간 값싼 할증임 을 지

하면서 신규고용 신 장시간 노동을 선택해 온 자본의 법하고 탈법 인 행을 

바꿔나간다는 요한 의의가 있음

 

□ 민주노  입장과 요구

❍ 반쪽짜리 통상임  제자리로, 상식 인 통상임  정의 명시

- 근기법 제2조(정의) 제1항 6호를 신설하여 통상임 다운 ‘통상임 ’ 정의를 “사용

자가 소정근로의 가로 근로자에게 임 , ,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 하

기로 정한 일체의 품”으로 명시함. 

- 개념 으로 근로기 법상 ‘임 ’의 정의에 근 하되, ‘소정근로의 가’로 한정

하여 ‘임 ’과는 구분함. 도 의 경우에도 굳이 ‘총근로’라는 개념을 규정하지 않

아도 통상임 을 정의하는 데 무리가 없는 한편, 통상임 의 정의에 ‘총근로’의 개

념을 포함할 경우, 과근로에 해 지 되는 가산임  등도 개념상 포함되어 순환논

리에 갇히게 되는 문제가 있어 ‘총근로의 가’를 개념정의에 포함하지 않음

- 용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과근로에 한 가산임 (제56조)은 제외

되고, 소정근로의 가가 아닌 연차휴가수당(제60조) 등도 제외되는 의미가 있음.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 하기로 정한 각종 수당, 상여 , 성과  등은 모두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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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크

법 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차 간소화, 경

환경 변화에 라 

존 근로조건의 변

경  원활히 할  

있도록 취업규칙 불

이익변경 시 ‘동의’ 

)

극 도입  부지

원 확

고용친화  다양한 임

크  안 개

임

체계

개편

생계(생활)임  보장

규· 임 노동자 

임 체계 우  마

장 상황에 맞게 노

사자  결

연공 ⇒직 ․ 과 

심 로 개편

연공 ⇒직 ․능 ․

과 심 로 개편

(※ 임 체계개편지

원, 임 보 공확

 & 임 체계개편 

포 즈 활동, 공공

부 도)

과도한 연공  체계 탈

 ⇒ 직 ․능 ․ 과

심 로 개편

(※노사자  존 )

(※ 임 체계개편지원, 

임 보, 통계 개 , 

다양한 임 도텔  공

한 평가  개 , 우

사  굴, 컨  

공 등, 장 모니 링, 

해결지원)

- 재 례로 형성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  단기

을 통상임  개념요소에서 부 배제하고, 그야말로 “통상 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통상 인 임 ”을 모두 통상임 으로 포함. 

이로써 통상임 의 사 확정성, 명확성, 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5) 임 피크제와 임 체계(정년연장)

□ 황

□ 

❍ 정년연장을 가로 한 임 피크제 도입 

-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 제19조 2항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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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조의2( 연장에 른 임 체계 개편 등) ①  19조 1항에 라  연장하는 사업 

는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의 과 로 조직  노동조합(근로자의 과 로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를 표하는 자를 말한다)  그 사업 는 사업장의 여건에 라 임

체계 개편 등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임 피크제를 시행하려함.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부가조사(2014.8)에 따르면, 50∼59세 노동자는 371만이고, 60세 

이상 노동자는 172만 6천 명임.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328만 명으로 체 노동자의 

17.4%에 달함. 60세 이상 노동자  약 70%는 비정규직이며, 최 임  이하의 임 을 

받고 있는 비율도 45% 에서 50% 반임. 고령노동자 2명  1명은 최 임  는 그 

이하를 받고 있을 정도로 고령노동자의 임 수 은 단히 열악함. 정년 60세 연장을 

가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임 피크제를 용한다면, 그 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노동

자들을 임  불안정노동의 수 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 의 하향평 화를 래할 것임. 

- ‘임 피크제’는 가장 많은 가처분소득이 필요한 50  노동자들에게 임 삭감을 강

요하여, 생활 인 곤란함을 가 시킬 것임. 한국 노동자들에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하는 연령인 50  반은 자녀의 학교육, 의료비, 노후 비 등으로 생활비

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임에도, 공 인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열악하기 그지없음. 2014

년 5월 기 으로, 55세∼79세 인구 1,137만 8천 명  공 연 과 개인연 을 모두 포

함한 연 수령자는 519만 8천 명으로 46% 수 에 불과함. 이  월 평균 10만원 미만 

수령자는 110만 5천 명으로 21%에 달하며, 평균 수령액도 월 42만원에 불과함.  

- 임 피크제는 고령노동자의 불안정노동화를 넘어, 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

시키고, 임   노동조건의 반 인 하락을 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도입되

어서는 안 됨. 

- 정년 60세 연장을 가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임 피크제를 용한다면, 그 지 않아

도 심각한 고령노동자들을 임  불안정노동의 수 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체 노

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 의 하향평 화를 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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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성과 제 도입은 장기근속자 임 삭감 

- “직무·성과  심의 임 체계 개편”은 연공 을 마치 ‘  악’인 것처럼 호도

하여,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연공성을 약화시켜 사실상 임 을 삭감시키려는 의도이며, 

기업성과에 노동자 임 을 연동시켜 노동자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책임. 

- 연공  체계가 으로 올바른 임  체계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다고 정부

와 자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래하는 폐’ 한 아님. 연공

은 노동자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생계비 지출이 가장 높은 시기에 가장 많은 임 을 

지 받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이는 노동자 생활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음. 한 승진 제도를 통해 직무·성과를 단하는 요소도 어느 정도 포함

되어 있는 임 체계라는 에서, 정부와 자본의 일방 인 연공  체계에 한 공격은 

합리  근거가 없음. 재‘임 체계’ 개편의 은 연공성 효과를 릴 수 있는 장

기근속 노동자의 임 삭감에 맞춰져 있음. 성과 은 기업의 자의 인 임  하향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연 제를 상을 행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는 최하

직 을 제외한 직원으로 확 하고, 성과에 따른 여차이를 확 하는 등의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의결함.  

- 노사정 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 원회 문가 그룹은 ▽임 피크제 도입이 고용

친화  방향으로 이 지도록 노사 력 필요 ▽ 과도한 연공 주 결정에서 탈피하여 

직무, 숙련, 성과 등을 기 으로 임 체계 개편 등을 핵심 인 의견으로 제안함. 이는 

60세 정년연장의 가로 임 삭감이 불가피한 임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장기근속

자 임 삭감을 목표로 한 연공  해체와 직무성과  도입을 극 으로 주장하고 있

다는 에서 심각한 문제임. 

□ 민주노  입장과 요구

- 임 피크제는 고령노동자의 불안정노동화를 넘어, 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

시키고, 임   노동조건의 반 인 하락을 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도입되

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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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불공 거

래 개  등 경 민

주화 도화

▷원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격차 해

소를 한 산별

 보장

▷원청 사용자 책

임 강화

▷ 업 노사의 자

 임 안 노  

요

▷업종별   노

사 의체는  표  

리 등  

로 도화 곤란

▷ 과이익 공 는 

별도 논의 구(동

장 )에  논의

▷ 업 노사의 사회

 책임실천 지원

▷ 과공  모델 개

․ 포

▷사내근로복지  

통한 업체 근로자 

지원시 용지원 등 

택 부여

▷상생  출연

 업소득환류 에 

포함

▷원·하청  · 소

업 간 공동근로복지

 도입

▷ 업·원청 노사는 하

청 임  개  해 

생산 과 연동 는 임  

 보장

*임 인상분의 일부를 

로 출연하여 청 실업

자, 규직, 하청․ 업

체 노동자 고용안   처

우개  지원

▷ , 최 가 입찰 식 

개  등  통해 원청의 하

청 업  노동조건  

자 지원 진 안 모색

▷ 규직  사내하도  

노동자의 노사 의회 참여 

보장

- 직무·성과  도입은 장기근속자 임 삭감을 목 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에서 

반 하며, 임 체계 개편은 필요시 산업·업종별,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

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함. 한 임 노동자에 한 제 로 된 임 체계 마련 방안

을 우선 논의해야 함. 

6) 원하청, 소기업 상생 력

□ 황

□ 

- 한국사회의 원․하청, ․ 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재벌․ 기업을 정 으로 한 다단계 하

도  구조에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산업에서 재벌․ 기업이 부담해야 할 험과 비

용이 력업체, 하청, 그리고 말단의 자 인과 노동자에게 가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 

‘ 책’은 이러한 구조  문제에 한 인식은  없고 ‘ 기업 노사의 사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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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2그룹

▷최 임  폭 인상
▷최 임   안

화

▷  의 최 임

 인상(소득분 개

분 )

▷ 장  목표 하에 단계  

인상

임’이라는 명분하에 임 삭감을 포함한 조직 노동자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

만 재벌들의 막 한 사내유보  축 과 고배당에 해서는  언 이 없음. 

- 표 은 ‘상생 력’으로 되어 있지만, 실 내용을 뜯어보면 원청의 산업안 보건 조

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을 불법 견 단징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임. 하지만 이는 련 법률의 정책  목 에 근거한 원청의 책임과 원

청- 력업체-노동자 사이의 실질  노동 계 단을 혼재하여, 원청의 불법 견 사용

과 노동법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치임. 

- 즉, 산업안 , 직업훈련, 기업복지 등과 련하여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하여 부담

하는 책임은 산업안 보건법 등 련 법률의 정책  목 에 근거한 것이거나, 하청 노

동자를 활용함으로써 원청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것임. 반면 원청- 력업체-노동자 

사이의 계가 근로자 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삼자 사이의 노동 계의 실질을 살펴 

단할 문제임. 양자를 혼동하게 되면 도  형식으로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노동

법  책임은 면하면서 ‘상생 력’의 명분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으로 불공

정한 결과를 래하게 됨.

- 정부는 ‘상생 력 모범사례’에 해서 각종 인센티 (공정거래 원회 하도  서면

실태조사 면제, 공공조달시 우 조치 등)를 제공하고 고용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근거하여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문제는 기업의 인력 외주화, 사내하도

이 ‘ 력업체’로 포장되어 기업의 사내하도  활용이 ‘ ․ 소기업간 상생

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

7) 최 임 ·시 노임단가·사회보험·실업 여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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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 산입임  범 , 

지역별 특  고  등  쟁

사항에 한 종합 개

안 마  요

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2그룹

▷특 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사회보험 

용확 (근로자개  

의  용  등 

법 개 )

▷사회보험에 한 국

고지원  사용자의 

법  책임강화

▷사업장 지원규모 폐

지  지원  상향

(명 화)

▷사회보험 지원 상

에 한 소득 자

업자 포함

▷고용보험 미가입 지

원강화

▷취약계  사회보험 

가입률 실화

▷고용보험 미가입 

지원강화

▷ 리 리 사업 확

(지원 상 임 상

한  140만원 로 상

향)

▷고용보험 미가입 지원 강화 

▷신규가입 인 고를 한 

지원요건 재 계  지원체계

▷특 태업 종사자  등 취

약계  용 확  안 논의 

요

민주노총 사용자단체 정부 전문가 2 룹

▷조달계약 노 산

시 시 노임단가 

용·이행

▷최 낙찰  개

▷최 임  외 도  

약 추가 (시장

에 의 임  결 )

▷공공부 이 시 노

임단가를 통해 임

지불 도

▷계약시 시 노임단가 용

 강 하 보다는 조달계약

시 평가를 통해 도

▷업종·업 별 시 노임단가 

분화 등 개 안 마

▷지자체의 자 인 생활임

 채택이 법 인 분쟁의 소

지에 부 치지 않도록 최 임

법에 법  근거 마  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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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 사용자단체 부 가 2그룹

▷실업부조 도 도입

(실업 여 +실업부조)

▷실업 여 상 

상향  여보장 강

화(자  이직자 포

함, 규직 가입확

 지원 등 요건

화  간 확

)

▷고용보험에 한 노

사 가입자 표  강

화

▷ 자 리강화 

결 요

▷고용보험 거버 스 

노사 표  확

▷고용보험 도의 종

합  개편 안(실업

여 보장   재취

업 진 능 등) 마

▷구직 여의 원칙하에 여

과 범 를 확

▷열악하지 않  일자리 의

를 거부할 경우 재하는 등 

의 분명

▷ 임 근로자의 재취업 

인 강화 해 여체계 조

□ 

- 최 임 과 시 노임단가 등 취약계층 소득보호 책과 련해서도 문가 그룹은 

‘ 장기  목표를 가지고 단계 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통계기 , 

산입임  범 , 지역별 특성 고려 등 제반 쟁 사항에 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기상여  등을 최 임  산입범 에 포함시키자는 사용자

들의 주장까지 반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시 노임단가의 용에 해서도 ‘강

제  용’이 아니라, ‘조달계약시 평가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 지 않아도 지켜지지 않는 시 노임단가의 실효성을 포기함. 

  

- 사회보험의 경우 지원요건 재설계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추상  수 에서만 

언 되고 있으며,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 용확 를 언 하고 있긴 하나 논

의가 필요하다는 수 으로 후퇴하고 있음. 실업 여 역시 수 요건과 기간, 여수  

등에 해 공익 문가들은 최소수 기간( 행 90일)을 늘리거나 수 기간 체를 연장

하는 방법을 언 하고 있긴 하나, 이  일자리보다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 제의를 거부

할 경우 제재하는 등 권리가 아닌 구직 여에 연동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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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규직 종합 책(2006. 8.)」

◦ 임 크  도입, 단시간근로 활용, 평가  과  확 ․ 용 등 규직의 경직  화 안 

극 강구

「 규직 고용개  종합계획(2006. 9.)」

“ 규직 남용의 구조  요인 로  규직 노동시장의 경직  화”

■  3

노사 원회 ‘노동시장 개 ’방안 비판

- 비 규직 책  심 로 -

 애 림 / 송  강

Ⅰ.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책(안)’의 맥락

- ‘ 규직 보 ’에  ‘노동시장 이 구조화 개 ’이라는 임 로

◦ 2014. 12. 29.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책(안)’(이하 ‘종합 책

(안)’)은 그 구체  내용에서는 노무  정부의 「공공기  비정규직 종합 책(2006. 8

.)」(이하 ‘공공기 책’),「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 9.)」(이하 ‘종합계

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책(2006. 10.)」(이하 ‘보호 책’), 이명박 정부

의 「비정규직 종합 책(2011. 9.)」(이하 ‘종합 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책(2011. 11.)」(이하 ‘공공부문 책’)의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음. 

◦ 노동법상 해고 보호 제도의 약화, 임 체계의 개편 등은 김 삼 정부 시 부터의 정

부 정책 방향이었음. 하지만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 책’과의 련 속에서 배치된 

것은 노무  정부 시  「공공기  비정규직 종합 책(2006. 8.)」에서부터임. 

박근혜 정부의 ‘종합 책(안)’은 노무  정부의 비정규직 책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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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개선

◦ 한편 비정규직 책에 있어 ‘노동시장 이 구조화’라는 임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 략 2020」(2010. 10)에서 명시 으로 ‘공정하고 역동 인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 구조화’라는 틀을 제시하면서부터 체계화됨.

◦ 박근혜 정부의 ‘종합 책(안)’은 기조와 세부내용에서 종  정부 책과 큰 차이는 

없음. 가장 큰 차이는 △기간제법․ 견법의 남은 규제마  무력화하려는 , △정규직 임

체계 개편  삭감과 해고의 자유 확 를 보다 공격 으로 추진하려는  등에 있음. 

이는 08년 세계 융 기 이후 한국경제가 본격 인 성장기로 어들었고, 2013년 이

후 임 ․근로시간․정년 등 이른바 ‘3  안’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임  삭감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비정규직 활용을 제도 으로 뒷받침하는 기간제법․ 견법의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표 이 되며 열악한 일자리가 확산되었으나, 재정 부채 확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약화되면서 노동자에 한 고통․비용 가 략에 집 하게 된  등

을 꼽을 수 있음.

◦ 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악화된 데는 역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모순이 첩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즉, 기업의 비정규직 불법  사용을 방조하고, 

견제․기간제를 법 으로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노무  

정부), 청년과 여성을 주 상으로 인턴․시간제 등 비정규직 활성화(이명박 정부) 정책을 

개한 결과가 쌓인 것임.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노동자에게 돌리는 데에 가장 거

리낌 없는 것이 박근혜 정부임.

◦ 덧붙여 고용․소득 격차 확 에 한  불만이 쌓이고, 노조운동이 이에 제 로 

응하지 못하면서 약화되어 온 도 이러한 정부 정책이 통용되는 요한 조건이 됨. 

특히 비정규직을 활성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에 해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인식이 부족하

거나 응이 부재했던 이 오늘의 정치  궁지를 불러옴.

<표 1> 비정규직 종합 책(안)의 개요



- 47 -

‘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1. 공통

▪최 임  인상 ‘14 부  시행

▪단순노무종사자 수습기간 최 임  감액 지 최 임 법

▪최 임 ·서면근로계약 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최 임 법
근로 법

▪사회보험료 지원(두루 리 사업) 확 고시  사업 시행 종합 책

▪고용보험제도의 종합  개편방안 마련 안 마

▪ 세사업장 퇴직연 기 제도 도입
근로자퇴직 여법 시행

(‘15.7 시행)
  종합계획

▪체불근로자 보호를 한 체당  지   융자 확
임 채권보장법 시행

(‘15.7 시행)

2. 기간제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견 근로자 
  퇴직 여 용

근퇴법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시행
가이드라인 시행·

약 체결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환지원 환지원  시행

▪사용기간 연장  계약해지시 이직수당 지 간 법․ 견법

▪계약갱신 횟수 제한 간 법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 리권 부여 간 법․ 견법

▪노동 원회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
간 법․ 견법 시행

(‘14.9. 시행)

▪징벌  손해배상명령제도 활성화
간 법․ 견법 시행

(‘14.9 시행)

▪복리후생 용 확   불합리한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종합 책

▪국민의 생명·안  핵심 업무 련
  기간제· 견 근로자 사용 제한 

간 법․ 견법

▪안 ·보건 리자 기간제· 견 근로자 사용 제한 간 법․ 견법

 3. 일용·용역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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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1)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  인상  상 확 *
  * 콘크리트믹스트럭운 사 추가

인상 고시
건고법

법사
계류

▪생계비 융자요건 완화 근로복지사업운 규 ‘15.시행

▪무면허 건설업사 소속근로자 체당  지 보장 임채법 시행

▪무료 취업지원기  설치 치·운

▪동 기 훈련 상·과정 확 훈  시행 ‘15 시행

▪실업 여 신청요건 완화로 실업 여 수  보장 고용보험법

(2) 용역근로자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65세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실업 여 용

고용보험법

▪감시·단속 업무 운  합리화 지침 시행

▪감시·단속 업무 승인기  개선  감독 실시
근 법 시행규칙 개

근로감독 집 규  개

▪사업주의 종사자 직무스트 스 방조치 규정 산업안 보건법

▪업무상 질병 인정 기  마련 산재보험법 시행

▪청소업무 원청의 생시설 제공 지도 강화 사업장 지도 

▪용역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시 융자 자 시행

 4. 견·도  근로자: 외주화를 합법 견 틀 내로 유도

(1) 견근로자

▪용역·도  감독 강화  감독 실시 종합 책

▪ 견계약 명확화  표 계약서 제정·확산
견법

표 계약  ·보

▪우수종합고용서비스업체 인증제 도입 고시 종합계획

▪ 견제한 합리화(고령자, 고소득 문직 상) 견법 종합계획

▪업종별 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노사  논의 종합계획

▪ 견 근로자 정규직 환 지원 환지원  시행

(2) 사내하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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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 견·도  구별 기  명확화
견법·지침

가이드라인 시행

▪사내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가이드라인 보

약체결 확
종합 책

▪산안법상 유해· 험 업무 도 인가제도 강화 산안법

▪ 원청의 공동 안 보건조치 의무 확 산안법 종합 책

▪300인 이상 사업장 안 ·보건 리자 외부 탁 제한 
추진 

특법(산업부)

5. 특수형태업무종사자

▪6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 검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용 상 확 산재보험법 시행
종합계획
종합 책

▪생활안정자  리 융자 제공 근로복지 본법

▪｢특고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가이드라인 시행·

약 체결

▪직종별 표 계약서 마련·보  확
표 계약  
표 약  지

보 책
종합 책

▪직종별 분쟁조정 차 활성화 조 차 마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가사종사자 고용 진에 
한 법률 제정 

법  추진

‘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1.정규직 고용 행 확립

▪비정규직 단계  축소  신규 활용 제한
별 목표 립  
이행 지도

▪재정사업시 고용의 질 고려
산편 지침 

( 재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환 추진
인사규  명시  이행 

강화
공공 책
공공부 책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공공부  고용핫라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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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책(안)’의 과
추진 사항/
시행사항

과거
부 책

2.처우개선

▪상여 ·복지포인트 지  합리화 지도 공공부 책

▪ 앙행정기  무기계약직 임 체계의 합리  개편방
안 마련

연구용역

▪자치단체 간 무기계약직 임 수  격차 
해소방안 마련

안 마 (행자부)

▪무기계약직 임 체계 개편모델 마련 모델 마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 직종 개 ( 부)

▪학교당직기사 근무·보수여건 개선방안 마련 안 마 ( 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수 실태조사·이행지도 실태조사·지도 공공부 책

▪용역계약 담당자  업체 상 교육·홍보 강화
계약체결 매뉴얼 

마 · 포
공공 책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 제고

1.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비정규직의 참여 확

▪노사정 원회 원에 비정규직 표 추가 노사 법

▪ 견·사내하도  근로자 노사 의회 참여 보장
근참법

가이드라인 시행

2. 기업·원청 노사의 상생 력 노력 지원

▪성과공유제 모델 개발  홍보
과공  모델 립시 

▪정부포상 우 부포상시 

▪사내근로복지기 을 통해 력업체 근로자 지원시 
비용 지원 

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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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자 스의 사 >

삼 자 스(주)의 업 는 국에 7개소의 직  A/S  169개의 하청 A/S 에  이루

Ⅱ. 노동시장 구조개선 책의 맥락과 문제

 

1. 원․하청 상생 력

❍ 재벌․ 기업의 수탈 구조의 문제를 조직 노동자에게 가

- 한국사회의 원․하청, ․ 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재벌․ 기업을 정 으로 한 다단계 하

도  구조 는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에 있음. 모든 산업에서 재벌․ 기업의 하청

에 한 수탈, 비용 가, 시장 독 으로 인해 재벌․ 기업이 부담해야 할 험과 비용이 

력업체, 하청, 그리고 말단의 자 인과 노동자에게 가하고 있음. 

- ‘ 책’은 이에 한 인식은  없고 ‘ 기업 노사의 사회  책임’이라는 구도

로 기업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공익 문가’, KDI를 비롯한 국책연

구기  등은 기업 노동자의 임  삭감을 직  요구하고 있는데, 08년 세계 경제 기 

이후 실질임  개선이 없는 반면 기업은 막 한 사내유보  축  는 고배당을 하고 

있는 실에 해서는 의도 으로 침묵하고 있음.

❍ 원청의 책임 외주화를 ‘상생 력’으로 포장

- 정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 ·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청

의 산업안 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로자 배려 등을 근로자

견의 단징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힘.

산업안 , 직업훈련, 기업복지 등과 련하여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하여 부담하는 책

임은 련 법률의 정책  목 에 근거한 것이거나(산업안 보건법의 ), 하청 노동자를 

활용함으로써 원청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것임. 반면 원청- 력업체-노동자 사이의 

계가 근로자 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삼자 사이의 노동 계의 실질을 살펴 단할 

문제임. 양자를 혼동하게 되면 도  형식으로 노동자를 활용하는 기업이, 노동법  책임

은 면하면서 ‘상생 력’의 명분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으로 불공정한 결과를 

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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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데, 8,406명의 업체 소속 리 사들과 1,431명의 업체 소속 콜  노동자들이 일

하고 있다(2013  재).

업체 리 사의 채용 식  삼 자 스(주)  사가 컨소시엄  구 하여 신규인

 채용하는 ‘ 공동채용’3)과 사가 직  인  채용하는 ‘ 시자체채용’ 로 구분 다. 

공동채용의 경우, 삼 자 스(주)의 페이지에 ‘ 생 모집’ 공고를 하고, 이 페이지에  

지원 를 작 하도록 어 있 며, 개인별 지원신청 를 검토한 후 2차로 면   검사를 실

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삼 자 스(주) 스아카데미에  3개월간  료한 후, 

리 사가 희망하는 지역 스 의 사  근로계약  맺는다. 사가 자체 채용하는 경우 

사가 면  보고 삼 자 스(주)에   이 하는데,  료 후 삼 자 스

(주)가 사원코드(ID)를 부여해 주어야 사 채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삼 자 스(주)는 매월, 매분 , 마다 사 리 사에 한  실시하

고, 리 사의 자격 갱신 여부를  결 하는 평가시험  1 에 2회 실시하며, 타 업  임  

한 자격 지 여부를 결 하는 시평가시험  시행한다. 만일 에 불참하거나 평가시험에  

 에 미달하면 업  임이 지 다. 스아카데미 시 주요  내용  삼 의 경

이   고객 에 한 매뉴얼 이며, 시 의 경우 삼 자 스(주)의 직원이 

사 사 실에  직   한다. 삼 자 스(주)  사간 스 업  계약 14조 1항  

“‘갑’  본 계약 업 의 행에 요시 는 ‘ ’의 요청이 있  경우 ‘ ’에게 스 품질  

스 업 에 한 지원과 지원  할  있 며 ‘ ’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이에 극 조하

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 삼 자 스(주)는 ‘사업내 자격 도’4)를 운 하면  사 

리 사에게 1 ~ 3 지 자격  부여하며, 자격 효 간이 지나도록 자격  갱신하지 

않  경우 자격만료로 업  임이 한 다.

부지 고용노동청  2013. 9. 삼 자 스(주)  업체간 계약  불법 견 로 보  어

다고 단했는데, 삼 자 스(주)가 채용 자들에 한  실시 한 것  원․하청간 계

약에 르거나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행 라고 보았고, 삼 자 스(주)가 상  특 하거

나 평가를 실시한 것도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행 이거나 도 인의 당한 지시권의 범 에 포

함 다고 보았다( 애림, 2014 참조).

❍ 사내하도 ․비정규직 활용 기업이 ‘상생 력 모범 사례’

3) 고 동 는 「고 보험 」 31 , 「근 직업능 개 」 20  등에 근거한 ‘ 업훈 컨

시엄 실시규 ’에 라 가 원개  컨 시엄 도  시행하고 다.  도는 업 훈

나 사업주단체, 학 등  업과 공동   양   향상  수행하여 업  

난 해  재직  직무능  향상  도 하  한 도 다. 삼 비스(주)는 2004. 12. 동

 컨 시엄 운  승 아 2005   사업  운 하고 다.

4) ‘사업내 격 도’란 「고 보험 」 31 에 거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  근  직업능

개  해 운 하는 격 ,  직 에 해 한 검  에 라 근  직업능  

평가하고 그 결과에 라 여하는 격  말한다. 삼 비스(주)는 2001. 11. 고 동  

 아 ‘사업내 격 도’  운 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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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의 하청 직  단 로 변질  국가인 자원개 컨소시엄>5) 

∘ 국가인 자원개 컨소시엄  소 업 근로자의 직업훈  활 화  우  인 공 , 신

장동 분야 등 략산업의 인 , 지역별 직업훈  조  등  목 로 실시. 동 

사업  복 의 소 업과 컨소시엄( 약)  구 한 업, 사업주단체 등에 공동훈  

해 요한 훈  인 라  훈  등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의 탁  아 산

업인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임.

∘ 국가인 자원개 컨소시엄에는 2013  부가 고용보험  통해  1,703억원  입

했고, 그   123개 업, 사업주단체 등의 운 이 참여하는 소 업HRD개  

지원 컨소시엄에는 가장 많  970억원의 산이 입 어 운 .

∘ 그러나 컨소시엄 운 로  업들이 사내 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 , 

소 업 경쟁 강화를 한 이 이라는 본래의 목 과 달리 탁업  행  한 

단 직 , 고객 , 상품 매  등  실시하면  를 생시킨 사 가 견

었 .

실  SK 로드 드가 회사들  훈 에 참여시  “ 소 업 핵심직 능 향상지원사

업”의 지원  아  진행하면  사 직원들에 해 SK의 결합상품 매 식  

- 노무  정부 시 인 2004년부터 통령이 직  주도하여 ‘ ․ 소기업간 상생 력’ 

정책 추진함. 2006년 3월 「 ․ 소기업 상생 력 진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년 9월 「 ․ 소기업간 하도  공정거래 약 차  지원 등에 한 기 」을 제정함.

- ‘공정거래 약 기 ’은 동반성장을 한 기업의 지원사항으로 자 지원(운 자 , 

기술개발자  등 지원), 인력․교육․훈련 등 지원 등을 포함시킴. 2009년 개정된 기 에는 

‘ 력사의 경 과 련된 직․간 인 지원’을 포함시키면서 경 컨설 ․사무자동화도 

기업의 지원제도 유형에 포함시킴.

정부는 ‘상생 력 모범사례’에 해서 각종 인센티 (공정거래 원회 하도  서면실

태조사 면제, 공공조달시 우 조치 등)를 제공하고 고용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에 근거하여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문제는 기업의 인력 외주화, 사내하도 이 ‘ 력업체’로 포장되어 기업의 사내

하도  활용이 ‘ ․ 소기업간 상생 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임.

삼성 자서비스의 경우 2005년부터 력업체들의 인력채용․근태․ 여 리 로그램인 경

리시스템(GMS)을 도입하고, 력업체 노동자들에 한 직무교육을 ‘ 소기업훈련

컨소시엄’(  국가인 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으로 실시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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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것이 확인 어, 산업인 공단이 특별 검  실시하여 해당 사업  단시킨 사 가 

표 임.

컨 시엄 운 관(주 업) 정부지원  지 순  
(2011-2014, 2009년 이  사업개시한 기존사업자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 기  

  근로  사용현황

운 명 부지원
(천원) 참여 업 사업개시

연월
소속외

( 견/용역)

1 산 공업 3,795,014 553 '09.10 7,255 1,820 25.1%

2 포스코 3,430,832 1,008 '04.12 17,286 15,723 91.0%

3 LG 자 3,219,568 1,686 '06.5 37,534 4,081 10.9%

4 우조 해양 3,137,628 637 '01.6 12,829 30,666 239.0%

5 포스코 랜 2,802,409 157 '08.6 1,194 1,928 161.5%

6 LGCNS 2,799,966 204 '06.12 7,018 1,277 18.2%

7 이 산업 계 1,989,939 186 '09.10 - - -

8 삼 공업 1,960,347 264 '03.3 4,259 10,580 248.4%

9 삼 공업* 1,752,377 583 '01.6 13,702 24,377 177.9%

10 코 롱인더스트리 1,642,571 728 '09.10 3,595 1,951 54.3%

11 공업 1,617,415 710 '02.10 26,342 40,767 154.8%

12 삼 자 스** 1,460,820 463 '04.12 1,396 60 4.3%

13 미포조 1,343,081 227 '04.12 3,715 9,740 262.2%

14 해 1,215,879 173 '06.5 59 0 0.0%

15 삼 SDI 1,172,950 294 '03.12 7,733 1,115 14.4%

16 한국지엠(승용) 1,097,252 355 '03.12 16,822 3,984 23.7%

17 한국 원자 *** 1,055,355 1,013 '09.10 9,424 1,274 13.5%

18 동원엔 라이즈 1,039,375 191 '08.12 - - -

19 로템 999,499 980 '05.11 3,593 872 24.3%

20 자동차 971,350 707 '03.12 60,253 11,066 18.4%

21 용자동차 873,895 868 '03.12 4,806 924 19.2%

22 한조 811,392 69 '08.6 552 1,705 308.9%

23 한진 공업 630,981 93 '02.10 2,306 4,056 175.9%

24 KT 283,340 1,243 '03.3 31,872 21,359 67.0%

25 SK텔 콤 210,910 1,173 '06.5 4,273 1,277 29.9%

합  계 277,818 190,602 68.6%

 * 인 황  건 부분에 한함

**삼 자 스는 고용 태공시에  소속외 근로자 를 60명이라고 공시하 나, 실  조사에

는 2014 도 삼 자 스 업체 근로자  가 8,346명 로 조사 .  인원 로 간 고용

 산 할 경우 597.8%가 어 25개 업체  1

*** 인 황  감원 자공시시스템( 계약직)과 고용노동부 공공  간 고용 황(소속외 근

로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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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 고용

1) 기간제 고용 련 책의 핵심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무력화

◦ 비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하여’, ‘근로자 신청시’ 혹은 ‘35세 이상자 등’

의 단서가 붙긴 했지만, 정부 책(안)과 같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 연장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행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은 무력화될 

것임.

- 첫째,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실직의 기에 처한 노동자로서는 정규직 환이 되면 가

장 좋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기간제나 견직으로라도 계속 고용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음. 설령 행법 로 2년 근속 이후 정규직 환을 요구하는 노동자

가 있더라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강요할 경우 이

를 거부할 수 없음. 요컨  압도 으로 힘의 우 에 있는 사용자와의 계에서 ‘근로

자 신청시’란 ‘사용자가 원하는 로’가 될 수밖에 없음.

- 둘째, 처음 법 개정시에는 ‘35세 이상자’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곧 다른 경우로 확

하는 추가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임. 견법의 경우에도 1998년 제정시에는 ‘

문지식·기술 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출발하 지만, 2006년 개정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합하다고 단되는 업무’가 추가되었음.

- 셋째, ‘종합 책(안)’이 실 되면 기간제 고용은 ①사용기간이 2년 한도인 경우( 행

법 제4조 제1항 본문), ②사용기간이 4년 한도인 경우(신설), ③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행법 제4조 제1항 단서) 등으로 구분됨. ②와 ③은 계속 확 될 것이고 

결국 사용기간 제한은 형해화될 것임.

- 넷째,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음. 기간제법의 사

용기간은 2년이든 4년이든 ‘사용자가 동일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

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기간제 노동자의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이 아

님. 의 ①,②,③의 어느 경우이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음.

◦ ‘ 문가 의견’은 정부 책(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5세 이상자를 기간제한 

외사유로 인정하는 방안 내놓음. 이 게 되면 기간제한을 받는 기간제 고용이 오히려 

외  경우가 될 것임.6)

5) 보다 한 내  수미 원실, 「막 한 재원 는 가 원개 컨 시엄, 업, 

하청 직무  수단  편 운 」(2014. 10. 20. 보도 료)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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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조 1항(상시 견)

   A. 조업의 직 생산공 업 를 외하고 지식· ·경험 는 업 의 질 등  고 하여 합

하다고 단 는 업 ( 재 분류로 2개, 소분류로 18개, 분류로 5개, 분류로 7개)

       A-1. 최장 2  동안

       A-2. 고 자(55  이상자)는 간 한 없

② 5조 2항(일시 견)

   a. 출산·질병·부상 등 로 결원이 생  경우, 그 사 의 해소에 요한 간 동안

   b. 일시 ·간헐 로 인  확보하여야 할 요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2) 실효성 없는 정규직 환 지원 방안

◦ ‘종합 책(안)’은 “정규직 환 진”방안으로 △퇴직 여 용 확 , △이직수

당 신설, △계약갱신 횟수 제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시행, △

소․ 견기업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간

제 남용 행을 개선”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책임. 

-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임  수 이 정규직의 54.8%에 불과한 상황에서(김유선, 2014) 

사용자로서는 퇴직 여와 이직수당이 추가된다고 해도 정규직 신 기간제를 사용하

려 할 것임.

- 계약갱신 횟수 제한 역시 반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한 아무

런 실익이 없음. 노동부가 사례로 들고 있듯이, 독일의 경우 계약갱신 횟수 제한 반

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

3. 견노동

1) 견법 련 책의 핵심은 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와 기간에 한 

제한을 모두 푸는 것임

◦ 행 견법의 근로자 견 허용사유와 허용기간을 도식화해보면,

6) 공공  경우 간  간 한 사  등  2012~2013  직 고  비 규직  70% 상  무 계약

직 에 해당함( 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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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책(안)’은 55세 이상자에 해 제조업의 직 생산공정  견 지 업

무를 제외하고 견을 면 허용하겠다고 함. 재도 55세 이상자는 ①의 견근로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A-2), ‘종합 책(안)’이 실 되면 제조업의 직 생산공정

에 상시 으로 사용되는 견노동이나 지업무에 사용되는 견노동을 제외하고

는 모두 합법 견이 됨.

◦ 한 ‘종합 책(안)’은 지업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를 제외한 한국표

직업분류 분류1( 리직), 2( 문직) 업무에 해 견을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

다고 함. 한국표 직업분류 세세분류로 보면 1998년 견법 제정 당시 138개 업무로 

출발하여, 2007년 견법 시행령 개정으로 187개 업무에 상시 견이 확  허용되었는

데, 종합 책(안)이 실 되면 리직의 77개 업무, 문직의 409개 업무, 총 486개 업

무에 해 기간 제한 없이 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요컨  소수의 

지업무를 제외하고는 견노동자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네거티  리

스트’제로 환하는 것과 다름없게 됨(그림 1).7)

그림 4 

7) (2015)에  55  상  고 득 리 문직  복  하  504만 (26.8%)  체 동  

10   3  새  견근  상에 가하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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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사내하청 총 업 추진 국모임(2015)

◦ 한 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 35세 이상의 노동자가 신청시 사용기간을 2년 

한도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됨. 이를 종합하면 ⅰ)35세 이상자는 4년까지 견근로로 사

용, ⅱ) 55세 이상자는 지업무를 제외하고 기간 제한 없이 견근로로 사용, 

ⅲ)486개의 업무에 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견근로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결국 행 견법의 견 허용업무․기간에 한 규제는 사문화되는 것이나 마찬가

지임.

◦ 나아가 ‘종합 책(안)’은 “①추가 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②국내인력 취업기피

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다수고용하며 ③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

움이 상되는 업종 등”을 추가로 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

힘.

◦ 요컨 , 견노동 련 책의 기조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결을 해 견노동

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임. 견법의 규제를 없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의

문이지만, 설사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일자리인가에 한 반성이 

 없음.

2) 견 노동의 실

◦ 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임 을 견업체로부

터 받았다”고 응답하면 ‘ 견근로’로 “임 을 용역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하고 있음(45번 문항). 그런데 보통의 노동자들은 견과 용역을 구

분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라는 표 이 더 오래, 더 일상 으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 견근로’와 ‘용역근로’ 모두 견 노동의 실을 보여 다고 할 수 있음.

◦ 김유선(2014)의 분석에 따르면 2014. 8. 재 ‘ 견근로’의 월평균임 은 153만원, 

‘용역근로’의 월평균임 은 138만원 수 임. 고용노동부의 「2013년 하반기 근로자

견사업 황」에 따르면 견근로자의 월평균임 은 154만원 수 임. 이는 국민기 생

활보장법의 수 권자 선정기 이 되는 2014년도 4인 가구의 최 생계비 163만원에도 미

치지 못하고, 정규직 월평균임  비 48~53%의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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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심각한 은 견/용역근로가 소․ 세사업체가 집한 산업단지(공단)의 상시

 노동형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

강원 지역에 체 견노동자의 90% 이상이 집해 있음. 일례로 2012년 안산․시흥지역

에서 일하는 견노동자가 체 견노동자의 17%에 달하는데, 이들의 97%(22,229명)가 

일시 ․간헐  견근로임.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제조업 직 생산공정에서 1주일 정도

의 형식  휴지기를 두고 상시 으로 견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들의 월

평균임 은 134만원에 불과함(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3).

소․ 세사업장 는 농업 등에서 인력난이 생기는 원인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으므

로, 이러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에 맞춰 견근로를 확 하겠다는 발상은 열악한 노동조

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노동을 확산하겠다는 것임.

3) 실효성 없는 견 노동자 보호방안의 재탕

◦ ‘종합 책(안)’이 들고 있는 견노동자 보호방안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명이 된 것들임. ‘종합고용서비스업체를 상으로 한 우수업체 인증제’는 2008년부터 

‘근로자 견 우수기업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우수업체로 인증

된 견업체 역시 견법․근로기 법을 반하는 사례가 만연할 정도로 견노동자 보호

에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남.8)

◦ ‘사용업체와 견업체간 계약시 견 가 항목을 세부 으로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안 역시 행법에 사용업체와 견업체간 계약시 견 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 제1항)을 세부 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불과함. 사용사업주- 견사업주-

견노동자간 표 계약서의 작성․확산 방안 역시 행 견법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제24조( 견근로자에 한 고지의무),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근본 으로 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 없이는 사용사업주․ 견사업주에 

하여 약자의 지 에 있는 견 노동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

를 기 하기 어려움.

8)  2008 도 근 견 우수 업   니엘(주)  병원, 울 병원 등에  견  사 가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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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  법안 4조]

사내하도  계약에 명시 어야 할 사항

[ 행 견법 20조]

근로자 견 계약에 명시 어야 할 사항

• 사내하도 근로자의 

• 사내하도 근로자가 종사할 업 의 내용

• 사내하도 근로자가 근로를 공하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그 의 구체 인 근로 공 장소

 • 사내하도 근로자의 근로 공 간

• 견근로자의 

• 견근로자가 종사할 업 의 내용

• 견근로자가 견 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타 견근로자의 근로장소

• 근로자 견 간  견근로 개시일에 한 사항

<  2> 사내하도 계약과 근 견계약 비

4. 사내하도

1) ‘사내하도 ’을 ‘ 견’이 아닌 ‘도 ’으로 인정하기 한 입법 추진

◦ 08년 9월, “불법 견에도 구 견법 제6조 제3항의 직 고용 의제 용”이라는 

법원 결( 스코 사건), 2010년 3월, “원청이 실질 ․구체  지배력을 가진다면 사내하

청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법원 결( 공업 사건), 2010년 7월, “컨베

이어벨트와 같은 일 연속생산방식의 사내하도 은 불법 견”이라는 법원 결(

자동차 사건) 등 사내하도 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이 이어지면서, ‘사내하

도 ’을 불법 견이 아닌 법도 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와 정부 정책이 추

진되어 옴.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내하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1. 7.)

과 여당이 발의한「사내하도 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안」(2012. 5.)은 ‘사내하도

’을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 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

무를 이행하기 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가이드라인) 

는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 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  는 임받은 업무

를 독립 으로 수행하는 것”(법률안)으로 규정함. 

그런데 법률안은 사내하도  계약에 근로자 견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고 있음(<표 2> 참조). 사내하도  노동자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의 내용, 근로

제공 기간까지 규정하는 원하청간 계약은 도 이 아니라 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내하도  법안은 근로자 견의 일부를 ‘사내하도 ’이라는 이름으로 견법

의 규제 밖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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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하도  의 구체 인 내역(도 계약  

인건 를 포함한다)  지 법·지 일

 • 사내하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게시간에 

한 사항

 • 사내하도 근로자의 일ㆍ 가에 한 사항

 • 사내하도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 일근 에 

한 사항

 • 사업장에  사내하도 근로자의 안   보건에 

한 사항

• 근로자 견의 가

• 시업  종업의 시각과 게시간에 한 사항

• 일· 가에 한 사항

• 연장·야간· 일근로에 한 사항

• 안   보건에 한 사항

• 견사

• 견근로 인 견근로자를 직  지 ·명 할 자

에 한 사항

◦ 이러한 사내하도  법안의 추진은 노동계의 반  등으로 가로막  있음.9) 그런데 박

근혜 정부의 ‘종합 책(안)’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산업안 ·복지·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산업안 보건 조치, 원하청 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 하청근

로자 배려 등 을 견의 단징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힘.

도 의 견의 구별기 에 따르면 도 계약을 수행할 능력( 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견이 됨. 직무교육을 원청이 시킨다면 그러한 기술은 원청이 보유

하고 있으므로 도 이 되기 어려움. 그러나 ‘종합 책(안)’이 실 되면 독자 으로 계

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장도 이 법한 도 으로 인정되고, 원청의 사내하도  노

동자에 한 업무지휘감독권 행사 역시 ‘작업기술에 한 직무교육’으로 간주될 것

임.

2) 간 고용에 한 규제를 포기하자는 의견

◦ ‘ 문가 의견’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내하도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음. 더욱이 청

소, 용역, 시설 리 등 업무에 해서는 법률  규제를 용제외해야 한다고 제시함. 이

는 사용자가 통 으로 외주화시킨 업무에 해서는 직업안정법․ 견법 등의 규제를 받

지 않는 간 고용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임. ‘용역’, ‘사내하도 ’ 등은 노동법  개

념도 아니고, 장에서 간 고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 민법

상 도 에 해당하는지 노동법상 근로자공  내지 근로자 견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계

의 실질을 살펴 따로 단해야 할 문제임.10) 

9) 가 원 도 사내하도 근 보   시 합  하도 과  견과   해질 

가능  해야 한다는 견  하 (2013. 1. 14).

10) 동  역시 “‘ 역’  거래  상  상  아닌 비스  역업체에 한 업무  맡겨 수행하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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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합계
직 고용 간 고용

( 견․용역)규직 규직

2006 1,553,674 1,242,038
246,844

(15.9%)

64,792

(4.2%)

<  3> 공공 문 비 규직 규   변  

‘ 문가 의견’은 행 으로 간 고용이 만연한 업무에 해서는 노동법  규제를 하

지 말자는 주장인데, 이 게 되면 사용자가 ‘주변  업무’라고 평가하거나 조직력

이 약한 업무가 일차  상이 될 수밖에 없음. 청소 등 여성이 주로 하는 업무가 표

 사례가 될 것임.

5. 공공부문

1) 직 고용 비정규직 일부의 무기계약직 환에 불과한 공공부문 책 지속

◦ ’06년 노무  정부의 <공공기  비정규직 종합 책>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2

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일부를 무기(無期)계약으로 환”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

정규직 책의 골자가 됨.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책>을 내놓는데, 여기서는 노무  정부의 ‘종합 책’의 무기계약직 환 기 인 “상

시ㆍ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조건에 더하여 “근무실 ,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환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해 공정

한 평가를 거쳐 2015년까지 6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환할 계획임.

◦ 2006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  일부가 무기

계약직으로 환되어 규모가 감소하 으나 여타의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하여 체 비정

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보다 열악한 고용형태인 간 고용이 크게 증가

함.

태 , 실  경비 역사업(경비업 ), 생 리 역업(공 생 리 ) 등  나, 는 시 에  허가 

또는 신고 건  규 하여 시 질  도 하고 사업  지도·감독  근거  마 한 것  뿐 민 상 도 · 과 

다  계약 식  창 하는 것  아님. , 역  그 태  특수  해 별개  칭  여 사 하는 것  

뿐, 는  또는 도 에 해당함” ( 동 , 견  업무매뉴얼, 2011, 7쪽) 라고 보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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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690,856 1,350,220
240,993

(14.3%)

99,643

(5.9%)

2012 1,754,144 1,393,889
249,614

(14.2%)

110,641

(6.3%)

2013 1,760,647 1,408,866
239,841

(13.6%)

111,940

(6.4%)

<사 >

◉ 국학 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2013. 2.)12)

* 료: 진(2014)

◦ 그동안 노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책은 2년 이상 계속 고용

된 기간제 노동자 일부의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하 으나, 간 고용은 무기계약직 환의 

상 조차 되지 않음. 무기계약직으로 환된 노동자들도 정원과 산 책이 뒷받침되

지 않아  차별  노동조건이 온존되고 있으며, 각 기 은 직 고용 비정규직을 이고 

간 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해 옴. 실제 2013년 직 고용 비정규직의 

73.8%가 무기계약직 환 상 제외자임(김종진, 2014).

2)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책

◦ ‘종합 책(안)’은 “공공기 별 특성을 감안,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

고, 기 별 실행계획 수립  이행 지도”를 하겠다고 밝힘. 구체 으로 공공기 은 '16

년부터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16년부터 정원의 8%, 출연연구기 은 '17년까지 정원

의 20~30%내로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공무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까지 모든 인건비가 통합 리되는 행 총액인건

비제11) 하에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충원이나 비정규직의 실질  처우 개선이 구조 으

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산․정원의 제약이 덜한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민간 탁 내

지 외주화하도록 강제됨.

직 고용 비정규직을 보다 열악한 간 고용, 시간제 일자리로 체하는 재 행을 규

제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강제하게 되면, 직 고용 비정규직은 계약해지되

면서 시간제나 간 고용으로 체 압력을 받게 될 것임.

11) 액 건비 란 산당  각  건비 액만 해 주고 원・보수는 건비 액 내에  각  

 하도  한 도  2007  공공  체에  실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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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5명( 간  5천3 명, 계약직 1천1 명)이 2013 도 계약해지 . 

- 계약해지  간  노동자  상시지속  업  종사자는 5,128명 로 부가 2013  계

약직 환 상자(16,701명)로 삼  인원의 31%의 규모임.

- 계약해지 생사 는 계약 간 만료(39.7%), 회망퇴직(27%), 사업종료(15.9%), 학생 원 감

소(11%) 임.

3) 무기계약직에 한 차별을 정당화시킬 직무 제 개편

◦ ‘종합 책(안)’은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 직

무  도입 등 임 체계 개편 모델 마련” 방침을 밝힘. 이는 공공부문의 정규직에 비해 

차별 받은 무기계약직의 임  개선이 아니라 차별  임 체계의 제도  정당화로 귀결

될 것임.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은 ‘보조’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이 

수행했거나 해야 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부분임. 일례로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2014년 9월 직무분리를 하면서 공무원이 하던 동차 운행 업무를 무기계약직 업

무로 규정하면서 ‘보조’업무로 구분함. 직무 제 도입은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보

조’  성격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무기계약직에 한 차별  임 을 정당화하게 될 가

능성이 큼.

◦ 무기계약직 환과 함께 근무성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근무성 평가가 고용  노동

조건에 반 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경우가 많음. 2007년 4월 공공기 비정규 책추진

가 배포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 리 표 안>에서도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상으로 1년에 2회 근무실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이동․성과  지

 등 인사운 에 반 하도록 정하고 있음.13) 무기계약직에 한 직무  도입은 직무평

가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에 한 차별  노동조건,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임.

12) 과학 술 , 「  학 비 규직 계약해지 」(  료), 2013. 2.

13) 러한 < 안>  내  공공 문 각  사 리규 에 고스란  어, ‘행 수  감  한 업무

량  ’  ‘직  개편’(고 동 ), 업무량 변 , 산 감 , 직  원  개폐(안 행 ) 등  경우에 무

계약직 동  근 계약  해지할 수 도  어 . 욱  무 계약직에 해 는 상시  근무평가가 

루어지고, 근무평가 결과에 라 해고가 가능하도  어 . 실  ‘ 근 5  내 2  상 하  등 ’( 림

산식 , 문 체 , 통 , 안 행  등), ‘연  2  상 하  등 ’( 통 , 산업통상 원 ), 

‘2  상 하  등 ’( ), ‘2  상 량 등 ’( 무 ) 등 근무평가에  해고 규  재한다. 특  

달청, 업청 등  아  상 평가  근무  평가한  하  10%  상 에게 ‘ 량’  하게 어 

( 애림, 2013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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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1단계 공공기  정상화 책(공공기  부채 리, 방만경  정상화 등)

을 통해 공공기  노동자의 복지축소를 강제했고, 2014년 11월부터 2단계 공공기  정

상화 책(민 화와 기능조정, 성과연 제ㆍ임 피크제ㆍ퇴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

음. 무기계약직 직무 제 도입은 이러한 2단계 공공기  정상화 책의 일환이 될 것임.

6. 차별시정 차

◦ ‘종합 책(안)’은 ① 노조에게 차별시정 신청 리권 부여, ②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 , ③ 차별  취업규칙․단체 약의 제도개선 명령, ④ 고의․반복  차별에 한 징벌

 손해배상명령 활성화, ⑤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지도 등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간제법․ 견법 개정  업무처리지침으로 이미 시행 

이거나(②, ③, ④), 이명박 정부 시  내놓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

인」(2011. 11. 28.)을 재탕한 것임.

◦ 기간제․단시간․ 견 노동자에 한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차 도입 이후 2008년 

1,897건이 신청된 이후 2009년 95건으로 감한 이후 매년 100건 안 으로 신청건수가 

조함.

 2009년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감하지도 않았고 고용형태별 임 격차는 더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차별시정신청이 조한 원인은, 무엇보다 차별시정신청을 했

을 때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고의 험 때문임(이성희, 2012). 즉, 재계약을 

통한 고용계속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차별시정제도는 실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함.

◦ 한 행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단시간․ 견 노동자에게만 용되는 제한성,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비교라는 비교

기 의 소함, 차별의 합리성에 한 한 해석 등 근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이른바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시정 신청권자가 될 수 없는 등 고용형태에 따

른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제도의 설계 자체가 한계를 가짐.

‘종합 책(안)’은 이러한 문제 에 한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문가 의견’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 환시 발생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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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의 추가부담을 우려해 정규직 환을 회피”한다고 진단하면서, “임 체계 개편

(직무별 임  등) 는 별도의 직군 구성(직군별 임 ) 등을 통해 고용 안정에 따른 비

용 완화”를 책으로 제시함. 즉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환하면서도 차별

 노동조건은 유지하는 직무 ․직군 을 제시하는데, 이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임 체계

에 다름 아님.

기본 으로 직무 은 직무에 한 평가를 기 로 하는데, 실 으로는 사용자의 자의

 평가 내지 차별  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일차  희생자는 통 으로 차별을 

받아 온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될 것임. 실제 ‘ 문가 의견’은 “사무보조, 도

서 사서, 비서 등의 경우 직무의 내용이 표 화되어 있어 숙련 는 연공에 따른 업무

차이를 가정하기 어려워 연공 을 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7. 특수형태 노동자

1) 특수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책의 유지

◦ 노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 책도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

를 ‘독립 자 인’으로 보고, 노동법  보호가 아닌 사회보험법․경제법  보호의 일부 

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국가 인권 원회(2007년), 국민권익 원회(2013), 국회 입법 조사처(2013년) 등이 특수형

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의 필요를 권고하 으

나,14) ‘종합 책(안)’은 극히 일부의 노동조건에 해서만, 법  구속력 없는 「특수형

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마련을 책으로 내놓았음.

◦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건설노동조합, 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 본부에 하여 

특수형태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법외노조 통보 

을 하는 등 특수형태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제도

가 특수형태노동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특수형태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 히 릴 수 있도록 련 법제도

를 바꿀 것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하 음.15) 그러나 ‘종합 책(안)’에는 이러한 

14) 가 원 , 「특수 태근 사  보 안에 한 견 」(2007. 10. 16); 민 원 , 「특수 태

근 사  보  등에 한   고」(2013. 1. 2); 한 상, 「특수 태근 사  보  한 ․

책  개  안」, 사처 슈   591 (2013. 1. 18).

15) ILO 결사   원  359차 보고 (2011. 3.), 363차 보고 (2012. 3.) 등(ILO Committee on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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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제도개선은 찾아볼 수 없고, 신 경제법 역에서 ‘직종별 분쟁조정 차 활성

화’를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는 노동3권 보장과 상충되는 방향임.

2) 유명무실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용 방안

◦ 2008년부터 미콘 기사를 비롯한 6개 직종( 미콘 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

사, 골 장캐디, 택배기사, 속  퀵서비스기사)의 특수형태 노동자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 용되고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그러나 6개 직종에만 한정되는데다가, 

사업주가 보험료를 액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반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용률은 

2014년 재 9.73%에 불과함(국가인권 원회, 2014).16)

◦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자의 신청으로 산재보험이 용제외 되도록 한 

규정(산재보험법 제125조 제4항)은 사업주의 주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산재보

험 특례 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산재보험 자체를 임의보험으로 락시키는 계기로

서 시 한 법 개정이 요구되었음. 련 법 개정안이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 원회를 

통과했으나, 보험업계의 이해를 변하는 일부 새 리당 국회의원(이완 , 권성동 등)의 

반 로 2014년 2월과 12월, 국회 법제사법 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 ‘종합 책(안)’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에 한 반성 

없이, 신용카드· 출모집인, 속 리운 기사 등 3개 직종에 추가 용하겠다는 방안

만 포함. 6개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 역시 노무  정부 시 부

터 나온 책을 삼탕하고 있음.

8. 사회안 망 확

◦ ‘종합 책(안)’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하면, △ 임  노동자에 

한 사회보험료 지원(두루 리 사업) 확 , △건설일용 노동자에 한 실업 여 신청요

건 완화, △용역업체 변경시에도 65세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실업 여 용 등을 새

of Association Case No. 2602).

16) 행 특수 태근 사  특 항  문 에 해 는 애림(2012), “산재보험  특수 태근 사  특

도  문 과 안”, 「 동 연 」 33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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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 내놓고 있음. 

◦ 이러한 방안들은 개별 제도 으로는 개선책이 될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을 확산시키

는 ‘종합 책(안)’의 심 책과 결합되었을 때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오히려 비

정규직 사용에 한 기업의 자유는 확 시키면서 그에 따르는 사회  비용은 다시 노동

자와 국민 체에 부담시키는 꼴이 됨.

◦ 특히 한국의 ‘사회안 망’논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해 진행되

어,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이 아니라 노동을 유인하기 한 노동연계복지가 심이 

되어 왔음에 유의해야 함. 이번 ‘ 문가 의견’에도 “구직 여로서의 기능이 제 로 

작동되기 해서는 직업훈련이나 이  일자리보다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등 의무를 분명히 하고”, “ 임  근로자의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해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여의 소득비례원칙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여체계를 조

정할 필요”를 제안하고 있음.17)

◦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편 방향은, △고용형태에 따른 사

회보험의 실질  배제와 차별(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 등)의 

축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는 비정규직 활용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주가 부

담하는 원칙 마련, △고용형태와 상 없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동등 용(특수형태 

노동자에 한 동등 용 등) 등이 되어야 함. 

그러나 ‘종합 책(안)’은 비정규직 활용으로 이익을 리고 사회에 그 비용을 가시

키는 기업에 한 책임 부과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음.

Ⅲ. 올바른 비정규직 책의 방향

◦ 반 으로 ‘종합 책(안)’은 노무  정부 이후 실패를 거듭한 책들을 답습하고 

있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올바른 비정규직 책

의 방향은 이미 실패가 증명된 정책과 단 하고, 실제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에 

17) 직 여 하한액  120.5만원   근  주5  근무시 근 득 116.6만원보다 많 게 

문 라는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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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 의 원칙과 향(경 사회 노사 원회)

 1. 노동시장 이 구조 화  소득분  개  해 원하청․ 소 업의 공 거래  상생  

통한 동 장의 틀 마 , 규직 고용 규   차별 시  도 개 , 노동이동   고용·

임 ·근 식 등 노동시장의 활 화가 요하다는 데 의견  같이 하며 이에 한 책  우

로 추진한다, 

 2. 임 ·근로시간·  등 안 는 산업 장의 불확실  거하고 노사간 갈등  최소화하

면  노사 모 에게 이익이 는 향 로 최우 로 해결토록 하고, 산업 장에 의 소모

인 분쟁  이  하여 노사  공동 로 노 한다.    

 3. 노동 본권 사각지  해소  조직부  표  강화, 합리  갈등 리  사회  책  강

화를 해 앙․지역․업종  포 하는 사회  화를 활 화하고, 노사  트 십  강화한다. 

 4. 사회보장 도의 사각지  해소  효  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그리고 직업능 개  

 고용 스 진화 등  보 장치 강화를 통해 하고 운 사회안 망  구축해 

나간다. 특히 실업 여 도 개 안  우 로 마 한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되어야 함.

◦ 잘못된 법과 제도, 기업의 비용 가 략 등으로 인해 얽히고 섥힌 비정규직 문제

를 조 이라도 해결하기 해서는, 체 사회와 노동자에 비해 과도하게 기업편향 으

로 기울어진 법․제도의 울추를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맥을 짚는’ 처방이 필요함.

1)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한 노사정의 논의틀을 벗어나야

◦ 2014. 12. 23.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은 그 방향과 

의제설정에서 모두 노동유연화  이를 뒤받침하는 노동시장 활성화, 노동기본권 축소

라는 정책 기조에 포섭되어 있음.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논의틀을 깨지 못하면 “노동시장 개 해야 청년 일자리

가 해결된다”는 정부․자본의 공세에  응할 수 없음. 특히 노사정 의 ‘5  의제, 

14개 세부과제’에 들어간 개별  항목들의 유․불리를 따져 응하는 방식은  실효

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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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규직  법률안에 한 국가인권 원회의 의견(2005. 4. 14.)

간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  지하  하여 간 근로자의 사용  요한 합리 인 사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로 허용하고, 간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 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용  지하  하여 그 사용할  있는 간  일 하게 한하며, 간 근로자의 사용사

한이나 사용 간 한  한 경우에 간의 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한 것 로 간주

하도록 함 로써 한의 실효  확보하고 간 근로자를 보 할  있도록 하는 것이 람직

하다.

◉ 간 법․ 견법 개 안에 한 국가인권 원회의 의견(2009. 4. 1.)

 5. 노동시장 구조개  뒷 침하  하여  법 도를 개 하고 책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  향상과 일 신  노사 트 십의 신 로 추진한다.

◦ 노동운동의 근 방식은 △ 안정 이고 존엄한 고용에 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 요

구, △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고용  노동조건은 노동자의 권리임을 재확인, △ 노동

자의 권리 실 의 가장 효과  방안은 노동3권의 실질  보장이라는 을 심으로 짜

여져야 함.

이런 면에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 ,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최 임  1만원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등 민주노총의 총 업 요구는 함.

2)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 고용의 사용기간만을 제한하는 행 기간제법의 실패는 이미 입증되었음. 기

간제 고용은 정규직의 출산․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체  일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에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함.

◦ 이상의 기간제 고용의 사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사유  사용기간을 반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차별 없는 근로조건에 한 규정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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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근로자의 사용 간  견근로자의 견 간  연장하는 것  규직 남용 억  

상시  업 의 규직화 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  뿐만 아니라, 히  

규직의 확산  래할 우 가 있 므로 람직하지 않다”

<참고>

◉ 국가인권 원회, 「사내하도 근로자 노동인권 개  한 법   책 개  권고(2009. 9. 

3)」- 노동부장 에게,

1. 행 노동 계법상의 사용자 의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 에 하여 실질 인 향 이 있는 자 지 포함하는 개 로 개 할 것,

2. 상시 인 업 에 한 직 고용원칙  법률에 명시 로 규 함 로써 간 고용의 남용  억

할 것  권고한다.

3) 직 고용 원칙의 재확립

◦ 1998년 견법 제정 이  직업안정법과 근로기 법은 ‘간 고용’을 원칙 으로 

지하고 있었음. 견법 도입 후 16년의 실태는 견근로를 합법화한다고 하여 법한 

간 고용이 어드는 것도 아니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을 입증하 음. 

견법 제정  이후의 확  과정은 고용을 양 ․질 으로 괴하며, 기간제보다 더욱 

열악한 비정규직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 노동법상 직 고용 원칙의 재확립을 해, 행 견법은 폐지하고 근로자공 사업

을 원칙 으로 지하는 직업안정법의 원칙을 재확립해야 함. 견․용역․사내하도  등 

탈법․변종 으로 진화하고 있는 간 고용을 아울러 근로자공 사업으로 단하는 기 을 

직업안정법령에 마련하고, 법한 근로자공 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 고

용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4) 최 임  실화, 사회보험 비용의 기업 부담 확

◦ 최 임 은 단순히 임  노동자에게만 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 노동자의 기

임 으로 작동하고 있음. 기본 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 임 을 폭 인상하는 것

은 어떠한 차별시정제도나 사회보장제도보다 실효성이 크며, 사회 으로 공정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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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가인권 원회의 「산재보험 용범  확 를 한 도개  권고」(2014.11.27)

1. 고용노동부장 에게,

특 태근로종사자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용과 하여,

 1) 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  고 있는 6개 직종 특 태근로종사자가 실질 인 

보 를   있도록 용 외 신청 도를 폐지하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면  는 지원

하는 안  마 할 것,

 2) 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  고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모든 특 태근로종사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용 상에 포함 도록 할 것  권고한다.

2. 국회의장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등에 

한 법률」개  시  권고의 내용이 도록 노 할 것  권고한다.

분배의 수단임.

◦ 불안정노동자를 배제․차별하는 행 사회보험제도의 인  용범 는 개선되어야 하

며, 불안정노동자의 사회보험료는 기업 내지 기업집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으로 공정함. 특히 불안정노동자에 한 고용보험․산재보험 용 확 는 사용자의 부담

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함.

5)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

◦ 비정규직은 단결하고 항하기 어렵기에 임 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되

고, 행 노동법과 정부 정책은 비정규직의 이러한 무권리 상태를 묵인해 왔음. 진정으

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의 노동3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노조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면 됨. 구체 으로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

자’ 정의를 실에 맞게 개정해야 함.

◦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조항에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하여 노

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국제노동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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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 원회, 「특 태근로종사자 보 안에 한 의견표명(2007. 10. 16.)」

특 태근로종사자의 보 에 한 법률  조속히 ․개 하 , 

특 태근로종사자  사업주 의 개별  계에 있어 는 계약의 존속 보 , 보 의 지  보 , 

일․ 가의 보장, 희롱의 ․구 , 산업안 ․보건, 모 보 , 균등처우, 노동 원회에 의한 권

리구 ․분쟁해결  근로감독 에 의한 감독 등에 한 규  고,

집단  계에 있어 는 특 태근로종사자들의 계약조건  지·개 하고 경 ·사회  지 를 

향상시킬  있도록 노동3권  보장하고, 

사회보장 도  하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 법」과 「국

민건강보험법」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규 이 용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실질 로는 사용종속 계에 있는 근로자임에도 계약의 식  이 로 특 태근로종사

자로 분류 는 자(이른  ' 장자 인')에게는 일  근로자  동일한 노동법  보 가 이루어질 

 있도록 특 태근로종사자의 개   단  법률에 명시할 것  권고한다.

◉ ILO 결사의 자  원회의 권고(Case No. 2602 [2012  363차 보고 , 2011  359차 

보고 ])

원회는 화 차량 운 사  같  자  노동자(self-employed worker)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이 자신들 권익의 증진과 어를 해 스스로의 택에 른 조직  통해, 그 어떤 사  승인 

조치 없이 해당 조직의 규 에 라 스스로의 택에 른 연맹과 연맹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

하여, 결사의 자 를 로 향 할  있도록 하는데 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한국 부에 요

구한다.

원회는 한편 로는 자  고용 노동자들이 단체 이라는 단  포함하여 자신들의 권익 증진

과 어를 한 목 로 ILO 약 87  98  하의 노동조합 권리를 로 향 할  

있도록,  다른 한편 로는 국건 노조  국운 노조에 해 조합원들이 자신들  표하는 

노조를 통해 표 는 것  가로막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도록, 상  간에 용인 가능한 

약  권고,18) 외국의 입법 사례 등을 참조할 때, 노조법의 용을 받아야 할 노무제공

자인지 단하는 핵심 지표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자의 업무를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노무를 제공하고 그 가를 받

아 생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8) ILO  핵심 약  87  약  결사   원칙에 라 과 경찰만   하여 든 동 들  신

 택에 라 동 합  결 하고 가 할 리  가 야 함  한다. 결사   는지에 한 

  동 (self-employed worker)들에게는  견  어 운 고 계  재여  근거  하는 것

 아니다(ILO,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fifth edition], 

2006, 25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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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법원 2010. 3. 25 고 2007 8881 결

 

근로자의 본 인 노동조건 등에 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의 권한과 책임  일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도로 실질 이고 구체 로 지 ․결 할  있는 지 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조직 는 운 하는 것  지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행 를 하 다면, 그 시  

명하는 구 명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 ILO 결사의 자  원회의 권고(Case No. 2602 [2012  363차 보고 , 2011  359차 

보고 , 2008  350차 보고  등])

원회는 노조 권리의 행사를 회 하  해 “사내하청”  활용한다는 지속 는 의에 우 를 표

하지 않   없다. 원회는 이 에 해,  노조  하청/ 견노동자의 고용 간과 조건  결

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 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강조하고 싶다. 라  원회는 한

국 부가  사회  트 들과 의하여, 노동조합 노동 계조 법에 의해 모든 노동자에게 

해결책  찾  해 모든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할 것  한국 부에 요청한다. 

◉ 법원 2004. 2. 27 고 2001 8568 결

근로 법  ' 실 로 근로를 공하는 자에 하여 국가의 리․감독에 의한 직 인 보

의 요 이 있는가'라는 에  개별  노사 계를 규 할 목 로  것인 면에, 노

동조합 노동조합 계조 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노 공 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  보장해 

 요 이 있는가'라는 에  집단  노사 계를 규 할 목 로  것 로 그 입법목

에 라 근로자의 개  상이하게 의하고 있는 , ( 략)

노조법 2조 1   4  라목 본 에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 한 사용자에게 고용 어 

실 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 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인 자도 노

동3권  보장할 요 이 있는 한 그 범 에 포함 고, (후략)

◦ 노조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항 계에 있는 자를 의미

하며, 단체교섭의 상 방인 동시에 부당노동행  등 노조법이 단결권 보장을 하여 정

하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됨. 따라서 법정 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부

담자, 즉 실 인 근로계약의 상 방을 의미하는 근로기 법과는 입법 목 과 취지를 

달리할 수밖에 없음. 이런 맥락에서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

결의 형식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 방으로서의 지 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하여 실질 인 지배력 는 향력이 있는 자”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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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는 하청/ 견 노동자의 결사의 자  단체 권 보 를 강화하여 노동자의 본권 행사를 

사실상 회 하는 단 로 하청  남용하는 것  지하는 목 로, 미리 결  합의  화 

로 스를 포함하여 한 구조를 개 할 것  요청한다. 

◉ ILO 결사의 자  원회 권고(Case No. 1865 [2006  340차 보고  등])

건  장에  원청업체의 지 인 치를 가 하면, 아울러 지역  산업 에  단체 의 

일  부재를 감안하면, 원청업체 의 단체 약 체결  체 건  장에  효 인 단체  

 단체 상 합의 체결  해 실  가능한 택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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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

강  태 / 한양 학  학 

○ 3월 22일자 한국경제 인터넷  기사 ｢이기권 장 , 한경과 '막걸리 토크' … "욕 먹

을 각오하고 임 체계 꼭 고칠 것"｣에 따르면,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 은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  하나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며 “그 에서도 지나친 연공형 임 체계를 손보는 것이 시 하다”고 했다

고 함 

- 그의 발언은 11일 청와 에서 열린 서별  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회의) 이후 정부

의 타  략이 우선 임 체계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확인한 것

- 이 장 은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5  불확실성으로 △통상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에 따른 임 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 기  △취업규

칙 변경 제시

- 그는 “통상임 과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의 논의보다는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

며 “임 체계 개편은 선언이 아닌 노사의 실행 의지가 요하다”고 했다고 함

○ ｢장 의 말｣을 풀어서 보면, 

- 일자리 늘리기가 정책 목표

-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때문

-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도하는 제도  요인은 통상임 ,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임 체계 개편, 해고 기 , 취업규칙 변경 차 등

- 정부는 연공형 임 체계의 개편에 최우선 으로 매진할 정

○ 나쁜 의사: 어떤 증상이든 가장 돈 벌고 싶은 방식으로 진단, 처방, 치료하는 의사

- 일자리가 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지나치게 은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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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자리 부족은 기업에서 시작한 간 고용의 확   소기업으로의 책임과 

부담의 가 그리고 공공부문의 축소 등이 큰 원인임. 그런데 안은 기업들의 희망

사항들(wish - lists) 뿐. 어떠한 기 상황에서도 책임 분담엔 소극 이고 이익 추구엔 

극 인 모습

- 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을 비시켜 노동소득 하( ≠ 하향 평 화) 추구

○ 잘못된 진단, 노동시장 이 구조론

-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 구조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의 

빈곤임. 즉 세 과 사회보험료 등 재정을 분담할 만한 수 의 임 소득자가 으

로 부족(감소)한 것이 문제의 본질임. 

- 지  노동시장에는 행복한 근로계층과 불행한 근로계층이 비슷하게 립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후자가 압도 으로 많거나, 혹은 불행한 계층과 아주 불행한 계층만이 존재

함 

- 경제성장의 둔화 등 경제의 악화는 소비 침체가, 소비침체는 낮은 소득 특히 가처분 

소득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빈곤이, 빈곤화는 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임  일자

리의 감소와 임  일자리의 증가 즉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에 따른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의해 국민경제의 양극화로 연결 

-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경제의 이  구조 즉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  자본과 소자본

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 사이의 격차는 이  경제 구조의 결과물이지 원

인이 아님

- 그럼에도 재의 노동시장 이 구조론은 노동 사이의 격차 해소 는 감소를 지향. 

비정규직의 상황이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 정규직 등 특권노동계층에 의해 발

생한 것처럼 보이게 함. 즉 노동문제가 노동 측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처럼 오도. 비

정규직 문제 등의 해결을 해서는 노동 측의 (자발 인) 양보가 결정 인 것처럼 말

함

- 근로자 간의 격차와 화감은 일 수 있겠지만, 지 의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할 수

는 없음

○ 의제 선정의 편향성

- 5개 의제(통상임 ,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에 따른 임 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 

기 , 취업규칙 변경)는 지 의 노동시장 문제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 구조와도 직

인 계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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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불편하게 생각한 의제들만 편향 으로 선택

- 5개 의제에 해 주로 기업 측을 변하여 오던 문가들이 련 원회 주도

- 1차 으로는 기업 정규직의 근로조건 하를, 궁극 으로는 노동비용의 하를 지

향하는 의제는 최근 확 되어 온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사이의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리

게 될 것임   

- 출 확   개인회생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최후의 안 망인가?

○ 통상임 과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 은 도구  개념으로 그 자체가 문제될 수가 없음

- 체 임 에서 통상임 으로 계산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

- 연장근로를 진하거나 방임하여 온 정부 정책의 잘못도 원인이 됨

- 장시간 노동의 심각하고 구조 인 폐해에 한 인식(노사정, 국민)의 필요

- 재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것 

○ 정년 연장과 임 체계 개편

- 고령 사회와 노동시장 구조라는 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 지불능력과 근로소득의 격차를 이거나 해소하는 방향으로

- 직무 이란 담장 안의 임 이 아니라 담장을 넘는 임 . 그것의 개발은 산별교섭 등 

기업별 교섭과 약의 활성화가 제되어야 함

○ 근로계약 해지 제도 개선: 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 부당해고 지 원칙과 노동법의 기본 정신을 하는 매우 험한 발상

- 상  비율에 따른 근이란, 극단 으로 말하면, 가장 훌륭한 기 과 사용자를 상정

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경우조차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해고 

상자 는 무능력자로 낙인 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  설정, 기  용, 최종 결정 등의 단계를 통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최고로 

최 화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불안감과 종속성은 일상화되어 노사 등 (결정) 원

칙을 무력화  

○ 취업규칙 불리 변경 차의 완화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매우 외 인 것으로서 법원조차 그 험성을 경고

- 노동조합을 제외한 근로기 법상 근로자 표는 편법 이고 편향 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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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의회에 근로자 표의 지 를 주려면 먼  노사 의회를 독일식 종업원 표 원

회를 개편하여야 할 것임

- 개선의 상은 취업규칙 불리 변경 차가 아니라 취업규칙 제도 그 자체임

-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  지원이 필요

○ 비정규직 책에서 순 와 강조

- 비정규직 책 에는 의미 있는 것도 존재(최 임  인상, 노동조합의 리신청권 

등)

- 비정규직 책에서 가장 요한 것은 단계별 목표  우선 도달 목표의 설정과 실행

- 2007년 특고 활동의 반성

- 질문 1: 향후 5년간의 목표(임 상승, 정규직 환, 노조조직 등에서) 그리고 우선 순

는?

- 질문 2: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 노동조합의 주도성과 극  역할

- 어려운 실이지만, 노동과 사회 의제의 개발, 상, 여론화 등을 노동조합이 주도해

야 하며, 수동 이고 즉자 인 ‘반 ’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움

- 정부 측에 노동 측 아젠더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 하기 한 원회 설치 요구

- 질문 1: 노동은 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 질문 2: 그것을 철하기 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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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

안 진 걸 / 참여연  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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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3

“직 고용, 간  함  없는 고용” 라는 원칙  확 하

  진 / 안 노동철폐연  상 동가

제출된 세개의 발제문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고용, 

노동시간, 임 유연화 책 비 ”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책(안)’의 문

제 과 안”의 문제의식에 반 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보충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

기하고자 함. 

1. 발제문의 반 기조와 책에 한 동의

- 첫 번째 발제문에서 “정규직 과보호론에 근거한 최경환부총리의 경제정책 방향”이 

갖는 한계를 지 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유연화는 가속화하되 보호는 제한 이기 때

문에 결국 ‘불안정성으로의 하향평 화’로 귀결될 것임을 지 한 것에 동의함. 

- 두 번째 발제문에서는 정부 정책에 해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자의 해고를 용이

하게 만들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변경하여 노동조건을 사측에서 일방 으로 정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실질 인 노동시간 연장 책, 임 피크제와 직무성과 제를 

통한 고령자와 장기근속자 임 삭감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이 평가에 체 으

로 동의하며 민주노총에 제출한 안으로서 통상해고 책과 취업규칙 일방변경 반 , 

휴일연장근로포함과 각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와 연속휴식제 등 도입, 통상임  정

의 명시, 임 피크제와 직무성과 제 반 , 임 노동자에 한 임 체계 안 마련 

등에 해서 동의함. 

- 세 번째 발제문에서도 정부의 종합 책안이 기간제법과 견법의 남은 규제마  무력

화하는 것이고, 정규직 임 체계 개편  삭감과 해고의 자유 확 를 보다 공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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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그리고 책과 련해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직 고용 원칙 확립, 최 임  실화, 사회보험의 기업부담 확 , 근로자와 사용자개

념 확 를 통한 노동권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이 발제문의 진단과 책에 체 으로 

동의함. 

2. 총론에서 발제에 한 보충

(1) 노동시장 이 구조가 문제라는, 정부의 잘못된 진단

- 김성희 교수는 발제문에서 정부 경제정책이 제하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이 근

거가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임 이 경직되어 있다는 정부 

주장의 문제를 지 하고 있음. 정부의 근거 없는 ‘정규직 과보호’ 주장은 ‘노동시

장 이 구조 해소’라는 잘못된 책으로 이어짐.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있다’는 제를 갖고 있음. 물론 노동자들 사이의 임 격차가 커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기업들이 과도하게 인건비를 이면서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집 하는 것임. 기업 원청노동자가 임 을 많이 받아

서가 아니라 비정규직과 소 세기업 하청 노동자들의 임 이 은 것이 문제임. 김

성희교수는 정규직의 고용과 임 경직성이 높지 않다는 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

뿐만 아니라 체 노동자들의 임 도 낮다는 이 문제임. 

- 노동소득분배율은 2013년 59.7%까지 떨어졌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  상승률도 

2007년 경제 기 이후 정체되고 있음. 체 노동자들의 임 상승이 정체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 이 격하게 더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며, 기업들이 비용 감

이라는 목표 아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 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데에 문제의 핵

심이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 이 구조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들에 한 통

상해고 완화나 직무성과 제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진단에서부터 맞지 않음.

(2) 비정규직은 필요한 고용형태라는, 정부의 잘못된 제

- 정부 책은 ‘비정규직은 필요한 고용형태’라는 잘못된 제를 갖고 있음. 쉬운 정

리해고로 인해서 이미 한해에 70만명 정도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쫓겨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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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고용경직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감

과 책임 떠넘기기 략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임. 최경환부총리가 디

이션을 우려하며 지 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가 성장의 기

를 증폭시킴. ‘비정규직은 필요한 고용형태’라는 제를 갖고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유연화를 계속 보장하는 이상 기업들의 비용 감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성

장의 기는 가속화될 것임. 

- 정부 비정규직 종합 책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정상  추세로 간주하며, 고용형

태별 책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책을 나열함. 세사업장 노동자는 사회안 망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기간제는 고용불안정이 문제이며, 일용직과 용역노동은 실질  

처우개선이, 견 도 은 비합리 인 외주노동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함. 그

리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사회보험 용 확 와 공정계약 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함. 그런데 이러한 고용형태별 분리 책이야말로 고용형태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

들면서 각 고용형태별 활용도를 높이는 책임. 분야별 책보다 ‘ 반 으로 비정규

직을 어떻게 여나갈 것인지’ 총체  구상이 필요함. 

(3) 노사 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부 책

- 어느 책이든 노사간의 힘 계에 따라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남. 2007년 기간제

법을 만들 때 정부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환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

계에서 주장한 로 이 법은 2년이 지난 뒤 해고하는 법이었음. 노동자들이 계속 고용

을 주장하기 어렵고, 정규직 환이 기업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

음.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정도이고 노사 의회 등이 있기는 하지만 부

분 형식 임. 따라서 노동자들은 발언력이 약한 상황임. 그런데 이번 정부정책은 노동

자들의 발언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기업의 힘을 강화하고 있음. 우선 비정규직 확 가 

노동자들의 발언력을 약화시킴.

- 기업의 힘이 강할 때에는 재량노동시간제나 탄력  근로시간제 모두 노동자들이 시간

의 주권을 갖지 못하고 기상태가 되도록 만듦. 취업규칙 변경구조를 바꾸는 것도 기

업이 일방 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직무성과 제도도 성과측정이나 

직무 단이 모두 기업의 권한이라는 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임 을 기업일방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통상해고를 허용하는 것도 이것이 노조탄압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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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 실’을 반 하는 것임. 실에서의 노사 계를 염두에 둔다면 정부정

책은 기업의 힘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4) 청년과 비정규직이나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정부 정책

- 정부는 ‘노동시장 이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정부정책은 청년노동자들과 비

정규직, 그리고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 기간제한 4년으로의 연장

은 정규직 채용 유인을 떨어뜨려서 청년노동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렵도록 

만듦. 성과자 해고 책이 청년노동자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

고 있는 곳이 메 임. 메 는 신규채용한 후 경쟁을 시키고 실 이 좋지 않다면서 

11명을 해고함. 메 는 ‘수습기간’ 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는데, 성과자 

해고가 정당화되면 수습기간 이 아니어도 노동강도를 높이고 실 이 안 좋다고 해

고하는 블랙기업이 을 치게 될 것임. 

- 정부 책은 비정규직과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심각함. 탄력  근로시간

제는 잔업과 특근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과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잔업

과 특근수당을 축소하는 효과를 낼 것임. 취업규칙 변경제도를 바꾸면 노동조합이 없

는 비정규직이나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 될 것임. 통상임  산입범

를 자율 으로 결정하게 하는 문제도 통상임  삭감의 효과를 낳음. 결국 정부정책

은 정부의 홍보와는 반 로 청년과 비정규직, 소 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 불리한 

정책임.

3. 개별 안과 련한 몇 가지 의견

(1) 성과자 해고만이 아니라 ‘해고’ 체를 문제 삼아야 함

- ‘해고’ 자체에 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성과가 나지 않는 사원을 해고할 수 있어

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정서가 깔려있는데 성과를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자가 아

님.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노동자의 몫은 아님. 그 다면 성과에 한 책임

이 노동자 개인에게 있을 수 없음. 성과자 해고라는 발상 자체가 ‘성과를 빌미로 

한 해고’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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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고’의 자유를 문제 삼아야 하는데, 재는 통상해고가 쟁 이 되고 있으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 사실상의 해고에 한 문제제기가 필요함. 법원에 의해 정

리해고의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고, 희망퇴직등 강제해고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임. 기업들은 ‘해고’로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해고로 인한 사회  

문제로 인해서 그 비용은 ‘사회 체’가 분담하는 것임. 그러므로 기업의 해고에 

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 이 용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제도와 희망퇴직 등에 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2)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해서 제기해야 함.

-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정 으로 나

타남. 그런데 노동시간은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함. 그 게 본다면 실노동시간을 단

축하는 것도 요하지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해서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 주35시간으로의 축소 등 노동시간의 폭 단축이 논의되어야 함. 

- 실노동시간 단축과 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여러 책을 내놓고 있는데, 체 으로 

동의하지만 ‘실노동시간 단축’을 해서는 ‘소득’과 연계시키지 않는 것도 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함. 재 발제문에서의 책은 ‘소득 하 없는’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소득 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한꺼번에 실화시키기는 어려움. 

‘소득’과 연계하지 않고 일단 노동시간 단축을 실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소득

문제를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3) 직무성과 제의 안으로서 호 제 유지의 문제

- 평균근속년수가 5.1년에 불과한 한국에서 호 제도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요인은 

아님. 그러나 비정규직이 만연한 실에서 호 제를 직 인 안이라고 말하기 힘들

다면 임 제도를 설계하는데 무엇이 제되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필요함. 정부의 

직무성과 제가 임 삭감과 임 의 개별화를 한 임 체계라는 을 비 할 수 있으

나, 행유지가 안이 되기는 어려움. 이미 재의 임 체계는 호 제도와 성과 제, 

그리고 고용형태별 직무 제가 섞여서 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임. 

- 우선 기본생계 보장이라는 제가 필요함. 임 의 최소기 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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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단 이어야 하고, 생계를 보장할만한 것이어야 함. 그런 에서 최 임 을 생활

임 으로 실화하는 문제가 연동되어야 함. 한 ‘차등’의 기 에 한 고민이 필

요함. 정부안은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인데, 이것은 기업 일방이 결정할 수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 ’을 ‘다른노동 다른임 ’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정당화

함. 호 제는 ‘근속’을 차등의 객  지표로 간주하는데 근속이 짧고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청년노동자들과 비정규직의 실에서 ‘근속’을 기 으로 하는 것에 

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음. ‘성과’의 경우 모든 업무는 계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집단 이어야지, 개별성과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에서 허용하기는 어려움. 임 노

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임 의 원칙을 정하고 임 체계 개

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 

(4) 안 책과 련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험을 양산

- 정부 안 업무에 한 비정규직 지와 정규직화를 이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안 업

무의 범 와 개념을 무 좁게 설정함. 안 업무를 여객운송과 선박, 철도, 항공사업 

 기 장, 철도기 사와 제사, 항공기 조종사 등으로 제한해버림. 공항의 소방이나 

보안업무 담당자,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 등 안 을 담당하는 이들을 상에서 제외시

킴으로써 외주화나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림. 

- 의 생명과 연 이 있는 교통이나 원자력발 소 등에서 안 업무의 외주화가 

범 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한 규제장치가 없음. 최근 KTX 승무원의 근로자

지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사측의 논리를 승인해주었음. 그런데 코 일의 논리는 

‘승무원은 안내업무만 하고 안 업무는 한명의 열차 장만이 한다’는 것이었음. 그

러면서 코 일은 승무원에 한 기본 인 안 교육도 하지 않고, 열차문을 열 권리, 

소화기를 사용할 권리조차도 박탈해버림. 공공부문 외주화를 통해서 외험을 양산하고 

있는 실의 시정을 요구해야 함.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요구해야 함

- 발제문이 비정규직 안에 해서 동의하며 이 안이 정책  결과물이 아니라 비정

규직 노동자들이 실로 부딪치면서 제기해온 요구라는 이 강조되어야 함.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주장해왔으나 실질 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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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문제에 해서는 침묵함. 정부정책으로 비정규직에 한 ‘보호’조치를 마

련하기 어렵다면 비정규직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해주어

야 하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음.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에 해서 심이 없

다는 것. 

-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는 자신의 업무가 지속되며,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라는 노동자

들의 자각을 반 하는 것임. 한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이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

동자성 인정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박탈의 원인을 명백하게 하는 것임. 비정규직 

문제는 원청의 시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의 권리를 가

질 때 해결의 단 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정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심을 갖고자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체 인 요구에 해서 귀를 기울여야 

함.  

(6) 책의 핵심은 고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을 여나가는 것

- 윤애림 교수가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맥을 짚는’ 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은 

‘비정규직은 외 인 고용형태’임을 확인하는 것임. ‘직 고용’과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고용’이 고용의 원칙이어야 하고, 기간을 정하거나 혹은 간 으로 고용하

는 것은 극히 외 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이런 원칙이 선다

면 당연히 비정규직 사용에 한 각종 제한이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지 처럼 

제한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을 수는 없음. 상시업무에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

는 것, 기간제는 출산휴가나 군입  등 사용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 간

고용을 원칙 으로 지하기 하여 견법을 없애고, 견과 도 의 구분기 을 강

화하는 문제 등이 안이 될 수 있음. 

- 이런 원칙이 선다면 지  만연한 비정규직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여나갈지에 한 

구체 정책이 필요해지는 것임. 우선 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정책 인 시도를 해야 

함.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하는 것처럼 공무직제를 만들어서 공공부문 비

정규직을 통합 정규직화하고, 장기 으로 공무원의 직 과 공무직제의 직 을 통일시

키는 과정을 거쳐서 단일한 직제를 만들 수 있음. 그러려면 공공부문 신규채용에서부

터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단하는 정책을 시작해야 함.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책을 고민하고, 비정규직을 여나가고자 한다면 지  당장 시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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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임. 그리고 그토록 이야기하는 청년실업 책을 제 로 마련하는 길이기도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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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4

   / 한 노동연 원 연 원

1. 총론

ㅇ 고용의 일반원칙이 없다.

-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의 일반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근로조건의 기 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3

항)

  . 법률주의(형식) : 시행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아니라 “법률”로 정할 것

  . 존엄성(내용) : 법률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

ㅇ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고용의 일반원칙

- 고용의 직 성 : 타인의 노동(인격)으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노

동의 인격성)

- 고용의 안정성 : “고용의 증진”(헌법 제32조 제1항). 단순히 일자리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증진 : 기운이나 세력 따 가  더 늘어 가고 나아감.

- 고용의 충실성 : “ 정임 의 보장”(헌법 제32조 제1항). 소득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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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동시장 이 구조론에는 기업의 책임이 없다

- 립구도 : 정규직 과보호 / 비정규직 차별

  . 노동  노동 -> 노동조합의 정당성 훼손

  . 노동법 가해자 / 기업 피해자 -> 노동법의 규범력 훼손

- 해결방안

  . 근로조건의 격차 시정 : 정규직 보호 축소 -> 유연화

  . 비정규직 차별 방지 → 안정성

- 결과 : 노동시장 붕괴 > 경제 국 > 총체  기(양차 의 경험)

-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노동 내부의 문제로 축소 -> 노동/자본 문제를 은폐

* “임 근로자 내부의 격차가 확 었지만, 노동과 자본 간 소득의 불균 이 더 증가

하 다는 것  알  있다. … ( 략) 노동소득 내부의 불평등  화하는 노  이상 로 생

산의 과실  생산요소들 간에 공 하게 분 하는 책 인 노 이 우 어야 함  시사한

다.”(이병희 외, 노동소득분 과 경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2014)

2. 각론

ㅇ 기간제 : 사용기간연장  이직수당

- 고용의 안정성 원칙을 보상의 문제로 치환 : 이익형량(공리주의)

- 계산 불가능한 것의 가치

ㅇ 견

- 5조 1항만 언 하면서 견법의 경직성을 운운하는 것은 왜곡

- 5조 2항을 같이 보아야 함 : 업종불문 사유허용

- 견법의 구조 : 업종불문 사유허용 + 사유불문 상시허용업종(5조 1항)

  . 선진국은 후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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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독일식의 공동결정제도 없다는 에 유의

ㅇ 근로시간

- 최 근로시간은 외이지 기 이 아니다

  . 장시간의 공식화

  . 연장근로시간의 상시화

ㅇ 취업규칙

- “해당 사업 는 사업장의 근로자 체에 용될 사항”(근로기 법 제93조 제12호)

- 근로조건 등결정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다

  . 헌법 제33조 제1항

  . 헌법재 소 1998. 2. 27.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등한 지 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 으로 임

 등 근로조건에 한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 근로기 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 에서 자유의사에 따

라 결정하여야 한다.”

- 단체교섭 는 공동결정 제도로 흡수

  . 1891년 독일 업법 -> 1920년 사업장조직법 공동결정제도 -> 1952년 확

  . 1925년 일본 공장법

ㅇ 노동조합 : 조합원 표에서 근로자 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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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5

강 진  / 경향신문 책사   

1. 가 ‘장그래’에게 희망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사용자에 유리하게 노동시장질서를 바꿔 노동자에 

보다  효과 인 통제수단을 확보하려는데 이 맞춰져 있다는 두 분 발제자의 의견에 

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라톤은 일 이 <국가론>에서 이성보다 욕구를 쫓아 행동하는 상인계 이 정치  

향력을 쥐면 국가가 재앙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재 노사정 에서 ‘개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는 한

민국은 ‘기업국가’로 불러도 무방하며 다수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에서 배제된 채 여 히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창근 실장이 지 했듯이 통상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정규직

에 한 사용자의 자의 인 해고권 남발 험과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

다.

통상임  범  축소와 탄력 근로제 확  역시 형식뿐인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재의 장시간 임 노동구조를 그 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단됩니

다. 

 노사정 에서 논의되는 비정규직 책 방향 역시 윤 교수가 분석한 바 로 실효성 없

는 몇 가지 생색내기 책을 앞세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견, 용역노동자에 

한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재계의 요구와 입장을 거의 부분 반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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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편향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재계의 요구를 일방 으로 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정부와 재계가 내세우는 ‘기업경쟁력 회복’

‘경기활성화’등   맹목 인 ‘성장이데올로기’에 함몰돼 기의 실상을 제 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는 당  공언한 노사정  개편 논의시한(3월말)을 2주일여 남겨놓은 이달 

순부터  사실상 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 책을 철시키기 해 미디어와 

행정력을 동원해 여론 설득 에 착수했습니다.

  얼마  경향, 한겨 신문을 포함해 10개 주요 일간지 1면에 <노동시장을 개 해야 

청년일자리가 해결됩니다>라는 제목의 정부 고가 실린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3월19일자 조간 1면을 싹쓸이하는 문제의 정부 고는 화 <국제시장>의 덕수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씨가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역을 맡은 임시완씨와 다정하게 어깨동

무한 사진을 배경으로 ‘능력과 성과가 시되는 사회’와 ‘비정규직차별과 남용이 없

는 사회’라는 고카피가 등장합니다.

  노사정  논의시한 마감을 2주일여 앞둔 이달 순부터 이기권 노동부장 과 김

환 노사정  원장이 지상 방송과 이블방송,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빈도도 부쩍 증

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로 199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

타나자  기업과 공공기 의 정규직 노동자들에 한 부정  여론을 조성하며 청년실

업문제 해결을 해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복 으로 재생산하

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비정규직 남용의 횡포를 고발한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 열

풍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당 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취한 지 , 노동계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시 의 ‘장그래’에게 희망을  수 있는지 두 분 발제자의 의

견을 먼  여쭙고 싶습니다.

2. 가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책임을 져야 하나

  정부가 <국제시장>의 덕수와 <미생>의 장그래를 정책 고 홍보모델로 내세운 이유는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헌재 청년실업을 한 기성세 의 책임, 좀 더 구체 으로 말

하자면 규모 사업장의 장기 근속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재 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킨 

책임과 동시에 이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을 부각시키기 한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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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기권 노동부장 은 경련 회원사가 주주로 있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3월23일

자 1면)에서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  하나는 노동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그

에서도 지나친 연공  임 체계를 손보는 것이 시 하다”며 직설화법으로 정부의 속내

를 드러내 보 습니다.

 그는 구체 으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 5  불확실성으로 통상임 , 근로시간단축, 정년

연장에 따른 임 체계 개편, 근로계약 해지기 ,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노

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한 최소한의 장치가 졸지에 이 노동시장 개선을 한 

개 과제로 제시된 셈입니다.  . 

  정부가 기업 노동자들을 이 노동시장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붙인 데는 사실 외환

기 이후 양  노총이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며 비정규직과 강고한 연 투쟁

을 조직하는데 실패한데 부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니다. 

 하지만  이 노동시장 악화의 책임을 기업 노조에만 가하는 것은 부당한 편가르기

입니다. 기본 으로 노사정 논의에서는 5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 을 쌓아놓으면서도 

다단계하도 , 비정규 채용, 장도 을 양산하는 기업들에 청년실업과 이 노동시장

의 1차  책임이 있다는  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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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향신문이 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토 로 조사한 결과 삼성 자, 자동차를 

포함한 20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은 49.9%로 한국 체 평균 노동소득분배율(59.7%)에  

10%포인트 가까이 돌아 이들의 기업규모나 재정여력에 비해 고용창출에 한 사회  

책임이 부족하다는 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기업규모별로 보

면 500  체 (53.7%), 100 기업(52.1%). 20 기업(49.9%)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소

득 분배에 인색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면 기업들이 극 으로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기업 강성노조와 

연공 에 한 부담 때문일까요. 

  그림은 삼성 자가 2011년 11조7000억원의 업이익을 거두고 나서 이듬해 디스

이 사업부문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분사시킨 후 고용의 질 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분사 후 삼성 자 직원 수는 10만1970명에서 9만700여명으로 감소했고 평균연 은 

78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어들었습니다. 신 삼성디스 에 부품을 공 하는 

력업체 디아이디는 직원 수가 6283명으로 1년 사이에 5642명이 증가했습니다.

 력업체인 다이이디 직원의 평균연 은 1400만원입니다. 분사후 삼성 자의 고액연

자가 1만 명 이상 어들고 신 월  110만원~120만원의 최 임 수 의 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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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000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무노조 경 을 표방하는 삼성 자에서 일어난 이

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의 질  악화에 해서는 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요.  

 2013년 경향신문이 500  기업 고용과 노동조사에서는 자동차 모닝공장등 제조업

체 100% 비정규 공장에 이어 롯데 백화  등포 과 구 등 서비스업체에서도 100% 

비정규 매장이 확인 습니다. 지난해 10월 최 임 에도 미달하는 도 액을 지 하다 

용역업체로부터 공정거래법 반으로 고발당한 아웃렛형 백화  0000의 경우도 무노조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처럼 막 한 업이익에도 불법 견과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 감형 경

으로 일 하는 동안 정부는 극 인 노동감독을 포기한 채 오히려 묵인하거나 조장했

습니다.

 발제자도 지 했듯이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의 하청 직무교육으로 락

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말 삼성 자서비스 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불법 견

에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삼성 자가 2012년 디스 이사업부를 분사시키면서 5000

여개의 최 임 수 의 일자리를 창출한 다아이디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그해 고용창출우

수기업으로 선정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 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 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이를 묵인 방조한 정

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이를 모두 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로 떠넘기면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마  불안정 일자리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 재 노사정 논

의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정부의 여론 호도  기본  방향과 책  

  정부의 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한 정책 홍보 작업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

동자, 기업 노동자와 소 세 하청노동자, 청년세 와 고령세 간 립각을 부각시킴

으로써 근속연수가 높고 조직화된 규모 사업장의 정규직노동자를 ‘공공의 ’으로 

내몰고 있는 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어붙이기 해서는 재계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

다는 단을 한 듯 최경환 부총리가 직  나서 재계에 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롯데,

동부그룹 등 정부의 고용시책에 비 조 인 기업들에 한 비자  수사 등 강제수단까

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한 정부의 갑작스런 압박에 여당 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용유연화 가로 정부와 재계 간에 ‘빅딜’이 아니라도 ‘스몰딜’형태로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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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나 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일정한 유화 인 제스처를 내놓을 가능성

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계가 노사정에서 논의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 책들에 해 지 처럼 

‘ 부’ 아니면 ‘ 무’식의 방어에만 할 경우 ‘집단이기주의’ 임에 갇  

정부와 재계에 일방 인 노동법 개악의 명분만 만들어  수도 있다고 단합니다.  

  결국 노동시장 구조조정 책은 ‘논리’의 싸움 보다는 ‘힘’의 결로 귀결될 가

능성이 높고  총 업 추진동력 확보나 정부의 일방 인 입법을 지하기 해서도 노동

계는 공론장에서 보다 효과 인 여론 응 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계가 뭔가 지 까지와는 다른 근을 검토해야 할 때가 다고 보

이는데  이 부분에 해 두 분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노사정 에서 노동시장 구조조정 논의과정을 보면 노동계가 보편  정의라는 에서 

비교  쉽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기주의’

임에 상 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체 인 차원에서 보면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는 해고요건완화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정부나 재계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기근속자와 신규 입사자간 임  격차 축소 등에 해서는 

노동계가 수세 이고 방어  논리에서 한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단됩니

다.

 연공  축소와 직무성과  확 ,임 피크제 도입 등은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

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한 우회 인 부당노동행 나 노동에 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험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연공 등의 장 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능력이나 성과를 무시하는 연

공 ’등의 논리를 앞세워 기업, 공공기 의 정규직노동자들를 신규고용창출 부진과 

이 노동시장 확 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의 부당한 공격에 효과 으로 응하기

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임 피크제도 상당수 기업의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유.무형 압박 때문에 실 으로 

정년 때까지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을 감안하면 차라리 임 피크제 도입문제를 실질

인 정년보장 책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  충 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해 보입니다. 

 직무 도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와 상 없이 노동 시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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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한 기제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노동계에서 거꾸로 공

세 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니다.

하지만 연공  축소와 직무성과  확 가 노동통제나 임 삭감수단으로 악용되기보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해서는 노사 간 실질 인 힘의 균형이 제돼야 할 것입

니다. 

그런 에서 임 유연성 문제를 노동3권의 실질  보장과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등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방안에 해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 보호나 차별방지도 실효성 없는 보호 책의 문제 을 지 하는 목소리와 함께 

재  1~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실  책이 함께 논의돼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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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6

 무 송 / 고용노동  노사 력 책  


